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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의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

이 관련학계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경제위

기에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잘못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한몫 했다는 판단에 근

거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결합재무제표 도입, 신규 및 기

존 상호지급보증 금지 및 해소,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소액주주권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

다. 위와 같이 기업경 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벌들의 선단식 경 을 통한 도덕

적 해이를 견제하려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정이 일차적으로 주식시장과 금융시

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우리 나라 노사관계

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정에 있어 

노사관계의 현 지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인지도 연구 가치가 높은 주제

이다.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간의 관계는 일종의 형식과 내용간의 관계와 같다. 

기업지배구조가 그 어의적 의미에서 기업지배의 형식적 틀이라고 한다면 그 실

제적 정의는 기업이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가라는 기업지배의 실제적 내용에 의

해서 좌우된다. 기업이 주주, 경 자 및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역관계에 의해 다

양한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이 상호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근로자들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이 기업경 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만한 이해

당사자로 발돋움했는가 아닌가가 기업지배구조를 달리 구성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왜 기업지배구조의 정의가 나라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령 노사관계의 지형이 실제로 기업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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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노사관계가 기업지배구조에 차

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노동조합의 힘

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지배에 인풋(input)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기

업지배구조상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배제될 수 있고,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경우 기업지배구조상에 노동조합의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도 있다.

반면에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역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에 

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주주와 경 자 

및 근로자간의 역학관계를 반 하고 있다면, 최근의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주로 주주와 경 자간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지

배구조상의 그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노사관계에 일정한 향을 미치

리라 보인다. 가령 시장에 의한 외부 통제가 용이하게 짜여진 미국의 기업지배

구조에서 경 자들이 일반 주주의 이해에 민감해지면서 단기적인 주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쳐 노사관계가 

극히 악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데서도 그러한 변화의 한 단초를 읽을 수 

있다. 반면에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정에 의한 경 의 투명성 제고는 경 정

보의 신뢰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만큼 노사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줄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는 노사관계와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정상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가능하다면 노사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간의 관계

를 해명해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기업지배구조와 노사

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간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어떤 향을 미칠 것

인가에 관한 실증적 또는 이론적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주어진 노사관계의 지

형 속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상을 잡아내는 규범적 접근인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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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로 표현될 수 있다. 

전자의 접근 방식은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연관성과 발전 법칙을 해명하

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의 기업지배구조나 소유구조상의 변화가 노사관계

에 어떤 향을 미칠 만큼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연

구를 시도하기에는 이르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후자의 규범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전자에 대해서는 이론적 추론에 근거한 언급 정도로 한정시키

고자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는 근로자대표 이사제이지만 

그것이 통상 여타의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타의 경 참여 형태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

피 근로자의 경 참가는 전략적 수준의 이사회 참가와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

의를 통한 참가 그리고 작업장 수준의 의사결정 참가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수준의 참가는 각 수준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상호연

계성을 지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근

로자대표 이사회 참석과 함께 종업원지주제와 작업장 수준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 우리 나라의 최근 기

업지배구조 개정과 그러한 움직임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제Ⅲ장에서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의 형태로서 먼저 근로자대표 이

사제를 검토하고, 제Ⅳ장에서 종업원지주제와 그것을 통한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의 가능성 및 장단점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 참여적 작업시스템을 살펴

보고 제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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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1. 문제 제기

199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업지배에 

대한 비교연구는 주로 미식과 독일 및 일본식의 지배구조의 차이와 이것이 

기업의 전략과 기업경쟁력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

는 최근 미국의 ‘신경제’로 불리는 장기적인 호황국면을 제외하면, 그간 독일과 

일본의 경제적 약진과 미국의 상대적 정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OECD도 1995년부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1998년 4월 27∼28

일 이틀간의 각료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작성하 다(이성봉․이형근, 

1999).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IMF를 전후하여 대기업집단의 경 효율성과 관

련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외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과잉․중복투자와 단기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등 방만한 경 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

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도와 국가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시장의 심판

을 받게 되었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차입경 을 통하여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들의 행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

지만, 이사회제도 등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경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기도 하다.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재벌개혁 과제로서 경 투명성의 제고 

및 경 진 책임 강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며, 1999년 8월에 초안이 발

표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도 기업경 이 지배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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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

고 있다. 기업의 경 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있다면 

한국의 경우 채권소유 금융기관의 감시나 기관투자자의 역할, 적대적 기업인

수를 비롯한 기업지배권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 내부감사 강화, 주주총회에서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역할 증대로 인한 

위임장 경쟁, 종업원에 의한 감시 등 내부통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의 논의에 경 의사결정에 대한 대기업 총수의 절대적 

지배권 견제와 경 의 투명성 등 긍정적인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논의 과정

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회의적이다. 기업의 주요한 이

해관계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의 암

묵적이거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기업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중

요한 변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도 이러한 

점을 반 하여 근로자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는 이해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복지와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해 기업

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건전한 재무상태의 유지를 촉진시키는 형태

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과거 노사대립의 양상을 보여 온 한국의 노사관

계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관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의 변화방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칠 향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이론

가.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유형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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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방식”(Shleifer & Vishy, 

1997)이라는 아주 협의의 정의도 있으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

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자나 경 자들에 대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기

제”(John & Senbelt, 1998)라는 정의도 있다.

이러한 정의들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경 진으로 하여금 기업

이나 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촉진하여 기업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

도할 수 있는 형태이며, 기업에의 참여자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종업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에 입각하여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자금의 제공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운 되도록 경 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연구하 다

(Shleifer & Vishny, 1997).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근로자, 

공급업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 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Mayer, 1998). 이에 따라서 기업의 목표도 기업의 시장가치의 극대

화만이 아니라 고용, 성장, 공급업자나 구매자와의 거래관계의 질을 포함하게 된

다. 기업지배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근로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

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운 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모형(stakeholder-model)

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어떠한 지배구조가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Porter, 

1997 ; Kaplan, 1997 ; Kester, 1997). 그러나 지배구조의 우월성은 각국의 제도

적 맥락(context)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고(최도성, 1996), 지배구조의 차이는 

기업의 전략 형성의 차이와 뚜렷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Mayer, 1998).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는 개

별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의존하여, 기업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은 각국의 기업발전 역사와 법 등 제도적 여건의 상

이함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라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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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미국형 독일형 일본형 한국형

지

배

원

리

- 주주중심주의

- 단기적 주주이익 

  중시

- 주주와 근로자의 

  공동경 의사

  결정

- 근로자와 주주

  의 쌍대적 통제

- 기업의 장기적

  성장 중시

- 지배주주가 경  

  집행과 경 감독 

  모두 실질적으로 

  행사

경

조

직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경  

  감독

- 이사회내 감사위

  원회, 이사추천

  위원회 등 설치

- 감사회에 주주와 

  근로자의 공동

  참여

- 감사회에서 집행

  이사회(경 진) 

  임명․감독

- 집행이사회(경

  진)은 경  집행

  기능 담당

- 1인 이상의 사외

  이사가 참여하

  는 감사역 회의

  에서 경 감독

- 이사회가 경

  집행기능도 담당

- 감사가 업무․회

  계 감독(상장대기

  업 : 감사인 선임

  위원회, 상근감사 

  의무화)

- 이사회가 경  집

  행기능 담당

주 : 대한서울상공회의소(1999)를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한 것임.

지배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기업경 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단기성과에 대한 압력이 증

가하고, 고정비의 절감 필요성이 크다. 미국의 기업지배는 Mayer(1998)의 논의

에 따르면 outsider-system에 해당된다. 즉, 주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우 분

산되어 있고, 기관투자가의 총지분은 높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분

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계에서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사고보다는 단기적인 주주이익 보호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일본의 기업시스템은 고용보장과 연공주의 인사관리에 의한 기업내부에서

의 작업자 숙련 형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로자

와 주주의 쌍대적 통제(dual control)라는 용어로 규정되기도 한다(Aoki & 

Okuno-Fujiwara, 1996).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Mayer(1998)의 표현에 의하

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개발하기에 유리한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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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이다. 즉, 개인 소유지분은 25∼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가(특히 은행의 지분율이 높음)와 기업간 상호주식소유가 매우 높다. 일본

의 은행은 주거래은행(mainbank system)으로서 대출, 결제구좌의 개설, 주식보

유, 사채발행, 경 의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Aoki & Okuno-Fujiwara, 

1996). 일본의 경우 주요 주주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이해관계를 갖고 전념

하고 있다. 기업은 단기적인 주가 관리나 기업경 권 시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위해서 투자할 유인과 동시에 역량

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제도적 여건에 맞추어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외적 여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세력관계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주조되고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기업지배구

조는 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조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기업간에 이루어

진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건

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듯이 한국 현실에 적합

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편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한 

성과향상제도(performance enhancing mechanism)를 허용하는 형태여야 한다

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여기서 기업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

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참여 정도는 개별 국

가의 법과 관행, 개별 기업에 따라 근로자대표 이사제, 종업원지주제, 기타 이

익분배 참여 혹은 특정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나.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와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최근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정 방향이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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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 기업지배구조에서 이사 및 임원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방식에 의

해 평가되고 보상받는지를 여기에서 간략히 기술하고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

의 개정된 기업지배구조상에서 앞으로 이사 및 임원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

는지에 대한 당위론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는 의미가 있다.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에서 이사회는 경 진의 사업전략 입안에 대하여 책임

을 지며, 그 이행을 감시하도록 주주들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미

국 기업 이사회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로 역할하며, 집행임원들과는 구분되어 

‘경 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효과적

인 경 감독을 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기업들의 

이사들 중 평균 80%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선진기업의 

이사회 경우를 보면,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경 자 선정위원회(nomination committee)를 중심으로 활동하면

서 기업경 을 충실히 감독하고 있다. 포츈(Fortune)지 선정 1000대 기업 중 

75%는 최고경 자 평가를, 그리고 25%는 이사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 성

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엄정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에 대한 보상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가? 이사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주식매입선택권(스톡

옵션, stock option) 등의 강력한 보상제도가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

에서도 최고경 진에 비해 이사회의 권한이 클수록,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

록, 그리고 사외이사들의 주식지분율이 클수록, 이사회가 활발하게 경 감독을 

행하고 전략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이사들 중 약 80% 정도를 사외이사로 하여,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는데, 이사들의 평균연봉이 3만 3천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는 제조업이 3만 5천달러, 서비스업이 3만 2천달러, 그리고 금융업이 3만 4천

달러가 연 평균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임원급여와 회의수당, 위원수

당 등으로 구분되는데, 임원급여는 이사회 업무에 지급되는 급여로 주식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일례로 스코트 제지회사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앨 던랩은 이

사들에게 다른 모든 수당을 없애고 오직 주식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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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사들이 기업의 가치증대 즉, 주식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기업경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

다. 회의수당은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 등의 참석시 지불되는 수당이며, 위원수

당은 위원회 업무수행시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리고 업무상 책임배상과 관련

된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기업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사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는 물론 총자산이익률(ROA), 세전 이

익, 주가, 시장점유율, 신제품개발 등 기업의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사회에서 검토할 사안에 대한 정의와 우선순위 결정,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 준비, 성과목표

의 개발, 경 자의 성과평가계획, 경 자에 대한 보상계획, 경 자 승계계획,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경 층과의 권한배분 적법성, 팀의 일원으로서의 

효과적 기능 여부, 이사회 기능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개선

노력, 처치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후분석 실시 여부, 정보공유의 정도, 자

기 및 이사회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토롤라에서는 이사회 평가 설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최고경 자 승계에 대해 적정수준에서 참가한다. ② 

최고경 자를 진단하는 적당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③ 최고경 자 평가

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④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데 

적정한 시간을 할애한다. ⑤ 회사의 방향전환을 제시한다. ⑥ 모든 이사회 구

성원이 이해하는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⑦ 예기치 않은 기업위기에 대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⑧ 회사전략과 목표의 평가에 도움이 될 적절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⑨ 성과면에서의 주요 결함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

한다. 이러한 문항들이 모두 27개로 5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하게 하고, 7개의 

주관식 문항이 따로 있다. 

이상에서는 주로 이사회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살펴보았는데, 집행임원들에 

대한 보상과 평가관리도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지하다시

피 미국 기업들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나아가 

전문경 자의 기업지배가 확고하여 경 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관리가 중

요하다. 여기서 경 진(top management team)이라 함은 최고경 자(CE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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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담당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들로 구성된다. 

집행임원에 대한 보상수준은 국가별로도 편차가 크지만, 1990년대 초에 이

미 최고경 자의 보상은 일반근로자의 보수에 비해 일본이 17배, 프랑스와 독

일은 24배, 미국은 109배에 이르 다. 또한 임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

도 차량지원, 회사시설 이용 등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른 기업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기유인책으로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임원들의 경우 더 이상 승진기회가 없으므로 재무적 보상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원들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임원의 보상은 주주가치 상승과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합

리적이다. 즉, 업적연동형 보상으로 개혁함으로써 경 성과 제고와 주주의 가

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대표

적인 보상제도가 스톡옵션이다. 즉, 경 자의 보수를 주식으로 주는 것은, 경

성과를 내어 주식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치를 올림으로써 주주의 부를 증대시키

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상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선진기업들에서는 경 자에 대한 보상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스톡옵

션으로 주고 있다. 여러 학술연구 결과도 스톡옵션이 기업성과와 높은 상관관

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스코트 제지회사는 1994년 스톡옵션

의 적절한 활용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주식가치를 300% 이상 증

가시키고 시장가치가 총 25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늘린 바 있다.

경 의사결정은 대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연속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아서는 임원보상과 성과간의 

관계도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경 평가와 보

상이 요구되는데, 스톡옵션은 이에 적절한 제도이다. 또한 향후 자신의 경력 

및 평판을 위하여 위험을 기피하는 속성이 강한 경 자에게도 스톡옵션은 위

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스톡옵션 역시 그

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 성과와 강하게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도

록 행사시기나 행사가격 등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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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 자를 비롯한 집행임원에 대한 보상에 있어 급여수준의 결정은 이사

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타회사와의 비교나 컨설턴트의 정보 등 시장조사에 

의하여 보상을 결정한다. 최고경 자는 책임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시

간과 책임을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 대개 조직이 

커질수록 최고경 자에 대한 보상은 커진다. 10%의 매출액 증대가 약 2∼3%

의 급여증대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과와의 관련에 있어서는 회계

적 성과가 1% 상승하면 집행임원 급여는 1∼1.25% 상승하고 배당과 주식가치

가 1% 상승하면 0.2∼0.16% 상승한다고 한다.

집행임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관리 역시 요청되는 

바, 미국 기업들의 집행임원 업적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재무지표와 비재무

지표, 그리고 개인업적지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재무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총

매출액과 이익이 16%로 가장 많고, 주당 이익을 나타내는 EPS가 12%, 운용자

금흐름이 10%,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매출액과 수익이 9%, 업이익이 

8% 등의 순이다. 비재무지표로는 전략적 목표가 12%, 제품품질 개선이 11%, 고

객만족도가 10%, 종업원 및 관리자의 능력개발이 8%, 작업환경 개선이 8%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개인업적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리더십이 35%, 

전략기획이 35%, 관리능력이 18%, 그리고 선도력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내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1999년 9월에 최종안으로 내놓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경 의사결정을 행하고 경 을 감독하는 이사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사회는 이제 과거와 같이 지배주주가 사내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사업계획을 논의하여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경 목표 및 경 전략의 

설정,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경 성과의 평가, 경 진의 임면 및 보수 심의,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 등을 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이며 경 진

을 감독하는 감독기구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한국 기업의 현실은 지배주주가 이사와 집행임원 임명권 및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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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 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스스로의 경 을 

감독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 감독을 위해서 이사회는 

‘경 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모

범규준에서도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들이 실질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그리고 집행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 는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이원형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주주

측 대표들과 근로자측 대표들로 구성된 감사회(Aufsichtsrat)에서 집행이사회

(경 진, Vorstand) 임명과 경 감독을 행하고, 집행이사회(경 진)는 경 집

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일이사회제를 택하고 있으나, 미국 상

법의 정신에 따라 이사회는 주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고 실제적인 

기업운 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최고경 자와 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에 위임하여 이들이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것으로 실질

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하여 기

업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지배

구조 모범규준이 정립되고 이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이 달

라지게 된다면, 모범규준은 일정한 실행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구체화되면 그동안 우리 기업의 현실상 ‘이

사는 곧 임원’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바뀌어 기업 이사(director)와 임원(officer)

에 대한 정의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실제로 이사와 임원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구별되는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기업경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사장이 임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 을 집

행하는 간부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이사회와 경 진(집행임원)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이는 기업은 주주를 

위하여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충실하여 경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주중심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즉,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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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를 대변하여 경 자를 선발하고, 업적에 따라 보상하며 그 경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에 향을 미

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발견하고 있지는 못하

지만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정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점을 추정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경 의 투명성 제고는 경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발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기존의 파업이론에서 정보의 신뢰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보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파업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파

업이론의 정설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정에 의한 경  투명성 제고

는 노사간의 관계 발전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동안 우리 나라 노사관계는 대규모 기업에서 활성화되었는데, 이

것은 재벌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연유한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기존의 우리 나라 노사관계는 재벌들의 빚더미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 다고 혹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

정에 따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적어진 파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셋째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정에 따라 경 자들이 일반 주주의 눈치를 더욱 

많이 살피면서 단기적인 주가관리에 더욱 많이 치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궁극

적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가령, 시장에 의

한 외부통제가 용이하게 짜여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경 자들이 일반 주

주의 이해에 민감해지면서 단기적인 주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쳐 노사관계가 극히 악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음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 다. 

4. 근로자 기업지배 참여의 중요성

기업지배구조에의 근로자 참여는 왜 중요한가? 이와 관련해서 우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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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무엇이고 누가 기업의 주인(principal)인가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기업의 본질은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어떻게 가치가 창출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여

기에 따라서 근로자의 지배구조 참여에 대한 함의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Lazonick & O'Sullivan(1996, 1997)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시장통제(market control)와 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자

를 통해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조직통제(organizational control)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통제는 기업의 유보이익은 경

자에게 맡겨 두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금융시장의 규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관점은 유보이익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에 사

용되는 대신에, 배당을 통해서 추출되어 다른 투자 대안에 사용되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조직

통제는 기업의 유보이익은 혁신을 위해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자에게 귀속

(committed)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혁신적 기업이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현

재의 생산적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기회의 창출을 통한 가치의 극대화

를 상정한다. 가치의 창출은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조직통제가 시장통제보다 경제발전을 낳는 보다 효

과적인 지배구조라는 것이다.

가치창출의 원천을 새로운 생산적인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내부의 혁신

에 두는 경우 혁신의 주체로서의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기업의 혁신

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의 혁신이 인적자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주요한 이해

관계자는 주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적자원의 소유자들이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수익이 보장되어야 그 개발 및 활용이 촉진된다(Lazonick & O'Sullivan, 

1996, 1997). 나아가 자동화나 생산설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인

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보완적 투자를 수반해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Porter, 1997). Aoi(1997)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자본과 인간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하고 있다고 본다. 대량생

산시스템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한 효율성 달성이 중심이었고, 이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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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기여가 컸던 반면, 인간의 기여는 부차적이었다. 반면에 정보화시대의 경

우 고객의 기호와 선호의 다양성에 대응해서 이른바 고객맞춤형(customized)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종업원의 주도권과 창의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기업지배에 있어서 근로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물론 기업지배에의 근로자 참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일찍이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합리․합법적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은 규칙의 제정에 참여함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기업지배

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근로자들의 지배구조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기업지배의 정당성은 고학력화와 정보화 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

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회적 가치체계 변화를 고려하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 참가는 산업민주주의로 연결되고, 산업민

주주의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

성이 한층 강조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근로자들의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는 

경제적 중요성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

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 기업경 의 

투명성 결여와 기업지배구조의 미비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업경 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경 의 오류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감수하여야 했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

인 기업경 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원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로벌 경쟁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기

업경 을 위해서도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생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기

업지배구조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Pound(1995)는 기업지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 의사결정의 오류를 방지하

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경 자, 이사회, 

주요주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가가 필요하며,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이 

증가하면서 소유집중이 강화되고 이들의 적극적 활동이 고양됨에 따라서 이것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Pound(1995)는 기업지배의 본질은 사전적으로 경 의

사결정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며, 경 의사결정을 경 자에게 일임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경 성과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감사, CEO와 이사회장의 분리, 외부이사의 선임, 주주 이익의 고려 등 주로 사

후적 평가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Pound(1995)의 논의와 같이 기업지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공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잘못된 

전략과 정책을 신속히 교정하는 데 있다면, 경 의사결정에의 참여자를 주주, 

이사회, 경 자에 한정하기보다 근로자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정보화 산업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뜻하지 않은 경제위기를 겪음으로써 기존의 경제운  그리고 기업경

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경  효율

성을 살리고 생산성과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만

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주역으로서 인적자

원을 인식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며, 사전적으로 정해진 이상적인 모형이 있다기보다는 한국 현실에 맞는 모

형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 및 극복과정에서 세

계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하 던 스티 리츠 교수는 미식 기업시스템과 일본

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기업시스템을 대비하면서 저몰입-저신뢰 시스템과 

고몰입-고신뢰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경제발전을 위해

서 기존의 모델을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과거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새롭게 

기업시스템을 구상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Stiglitz, 1999).

이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Lazonick & O'Sullivan(1996, 

1997)의 논의처럼, 전통적인 낡은 기업관에 얽매이기보다는 시장에 비하여 지

식의 창출, 공유, 활용에 있어서 우위를 가짐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분명히 하

는 ‘가치창출자(value creator)로서의 기업’, ‘지식자산의 창출원천인 근로자’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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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배구

조를 만들어 나갈 때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기업지배구조에의 참가 문제를 경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가로 파악한다면, 이는 <표 Ⅱ-2>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Ⅱ-2> 노사관계 활동의 3수준

수   준 경 자 노동조합 정   부

장기전략과 정책

- 사업전략

- 투자전략

- 인적자원전략

- 정치전략

- 대표전략

- 조직전략

- 거시 사회․경제

  정책

단체교섭과 인사정책
- 인사정책

- 교섭전략

- 단체교섭전략 - 노동법과 노동

  행정

작업장 수준

- 감독스타일

- 작업자 참가

- 직무설계와 작업

  조직

- 협약관리

- 작업자 참가

- 직무설계와 작업

  조직

- 근로기준

- 작업자 참가

- 근로자 권리

자료 : Kochan et al.(1986), 17쪽

여기서 전략적 수준의 참가는 주로 이사회 대표참가를 통해서, 단체교섭과 

인사정책은 전통적인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작업장 수준의 참가는 현장참가 또는 이 에서 논의하는 참여적 작업시스템

을 통한 근로자 직접참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수준의 참가는 각 수

준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상호연계성을 지녀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세 수준간 연계성의 중요성은, 전략적 수준의 참가는 현장수준의 

참가가 활성화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노르웨이의 산업민주주의 실험

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赤岡功, 1989).

1962년에 노르웨이 경 자연맹(NAF)과 노르웨이 전국노동조합연합(LO)의 

공동위원회는 일부 국유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이사의 기능과 역할에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대해서 조사를 하 다. 우선 인사문제에 대해서 근로자 이사는 인사문제, 생산

문제, 기타 사안에 대해서 거의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사문제인 경우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

도록 통보받기도 하고, 회사와 근로자 이익 사이에서 심각한 역할갈등에 처하

거나, 정보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공동위원

회는 우선 현장수준의 참가가 활성화되어야 이사회 참가 등 대의참가도 효력

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4개의 공장을 선정해서 작업조직 개편 실

험에 착수하게 된다. 근로자 이사참가 등 대의참가의 한계는 이후의 조사에서

도 보고되고 있다.
1)
 마찬가지로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운용 경험에서도 인사관

리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기업성과 등의 면에서 효과를 나타내

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Deyo, 1995 ; Whitfield & Poole, 

1997). 요컨대, 세 가지 수준의 참가가 연계되어야만 근로자들의 기업지배구조

에의 참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의 장에서는 근로자 기업지배구조 참여를 근로자대표 

이사제와 종업원지주제, 참여적 작업시스템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기업지배

구조와 노사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노르웨이는 1972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 의회(Corporate Assembly)를 설치했다. 

회사 의회는 독일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와 유사한 것이다. NAF와 노르웨이 공업

협회가 1975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 의회의 대표선출 투표참가율은 64% 고,

50∼200인 규모의 기업에서 근로자 이사회대표 선출권리를 활용하는 기업은 54% 다. 

ILO의 1981년 보고서에 의하면 노르웨이 대기업 경 자 200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9%가 근로자대표 이사는 경 에 대해서 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또 중요한 결정은 근로자 이사가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흔히 결정되고 있었다(赤岡功, 

1989).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

Ⅲ. 근로자대표 이사제

1. 문제 제기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

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인 투

자 및 경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

사제는 근로자들이 상위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주지만 모든 근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대표자들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의적 

경 참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1947년 국 점령군에 의해 독일의 루르지방 철강석탄

산업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노동조

합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우선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확산에 기여했다. 산별교

섭이 중심인 유럽의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신장시

키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의 

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별 기업 차원의 단체교섭 또는 기업경

의 공동결정제(co-determination)를 추진해 왔는데,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이

러한 공동결정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전유럽으로 확

산되고 있는데는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부흥에 근로자대표 이사제

가 기여했다는 정책적 판단도 깔려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공동결정제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일부에서는 공동결정제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2)
. 그러나 근로

자대표 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 내의 소수 의석만을 할애받기 때문에 

2)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공동결정제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서는 두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이사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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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한 의미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공동결정의 수준까

지 나아가 있지는 않다. 가령,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가장 전향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노사 동수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사회 의장이 궁극적으로는 주주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가장 발전한 독일이나 스

웨덴, 그리고 국의 일부 노동조합들마저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동등한 권력 

공유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보공유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노동조합의 힘의 원

천을 오히려 노동자평의회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다 

(Strauss, 1982).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이름만의 형식적

인 조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평의회의 단체교섭 

기능과 적절히 결합되었을 때 노사간의 역관계에 미치는 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해서는 노사 쌍방 또는 노사관계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가령 Furlong(1977)은 공동결정제가 근

로자들에게 기업의 의사결정 중심기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무

기력증과 좌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체계를 인간화시키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Benelli, Loderer, & Lys(1987) 재인용). Fitzgerlad(1969)은 

공동결정제가 기업 내에 종업원과 경 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듦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enelli, Loderer, & Lys(1987) 

재인용). 반면에 일부 논자들은 공동결정제가 기업 소유자를 수탈하고 기업 소

유와 경 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Benelli, Loderer, & Lys, 1987).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심지어 노동조합주의자간에도 아직 찬반 양론이 엇갈

리는 제도이다. 일부 유럽 노동조합주의자들은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산업민주

주의 구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경 참여 형태로 여기면서 그 제도의 도입을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노동조합의 중요한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금속연

맹(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전위원장인 Brenner(1974)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는 현재의 조건을 개혁하는 유망한 도구이다. 그것은 전횡

과 불필요한 종속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다른 집단의 이해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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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내릴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이

다”(Benelli, Loderer, & Lys(1987) 재인용). 반면에 프랑스 공산주의자는 근로

자대표 이사제가 노사간의 적대적인 관계와 일반근로자의 계급의식을 약화시

키고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반대하고, 미국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노사

관계 관행인 단체협상 방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역관계, 세

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경제력, 노동운동집단의 이념과 운동방식 및 이

해에 따라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일천한 상태이다. 현

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 참여의 일환으로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관

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책 선호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지 불분명하다. 반면에 재계는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의 제도적 도입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의 경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

되고 있고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정 움직임이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관

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노사

관계 체제가 단체교섭 위주의 현 노사관계 관행보다 우리 나라 환경에 보다 적

합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지배주주 또

는 경 자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배되는 기업 이사회에 공식성을 불어넣어 보

다 투명한 기업경 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사외이사제의 도입

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지배주주나 경 자에 우호적인 인물들로만 구성되

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지

배주주 및 경 자와 거리가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참석시킨다는 점에서 이사회

를 보다 공식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경제의 입장

에서 봤을 때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경 에 대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감독할 필요성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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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기업 내부로부터 근로자 집단에 의한 견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서 그 도

입 여부의 판단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판

단된다.

이 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평가해 보고 우리

사회에 갖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관

계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노동조합의 본래 의도대로 근로자들과 노동

조합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섭력 

제고에 유익한가? 둘째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협조와 기업의 경 성과

에는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운 되기 위해서 이 두 기준은 모두 긍정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기

준이 긍정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 이사제

를 도입할 동인이 제공되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기준이 긍정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측 그리고 나아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 두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장은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

해를 위해 각국의 근로자대표 도입 실태를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어

사용권 국가의 경우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초반까지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미 문헌에

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관한 최근의 자료와 이론을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헌조사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2. 각국의 근로자대표 이사제 실태

현재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제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독일, 스웨

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인도 등 주로 유럽대륙의 국가

들이고 그와 유사하지만 약한 형태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도 도입되어 있다. 

그 밖에 국, 아일랜드, 호주 등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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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가 허용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UAW 회장 Fraser의 크라이슬러사 

이사회 참석과 같이 양보교섭이나 종업원 기업소유의 결과로서 이사회에 참석

하는 경우가 있다.

가. 독 일
3)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1947년 독일 루르지방의 철광산업에 최초로 도입한 주

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의 점령군이었다. 당시 국의 점령군은 독일의 

재무장 방지를 위한 철강산업 과두지배체제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에서 근

로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하 다(권기홍, 1995). 독일의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국의 점령군이 물러간 이후에도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51년 철광업 공

동결정법으로 법제화되어 전국의 철광산업에 확대 적용되었다. 그 뒤 1952년

의 공장법과 1976년의 공장법 개정에 의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현재 종

업원 2,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감사회의 3분의 1, 종업원이 2,000명보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감사회의 2분의 1을 근로자대표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 

중 근로자대표의 일부는 노동조합에 의해 지명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에 의해 

선출되는데, 그 비율은 철광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다

(그 비율은 이 에서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감사회와 집행

이사회(경 진)로 구분되는데, 집행이사회가 일상적인 경 에 참여하고, 감사

회는 집행이사회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임무와 집행이사들의 선출권을 가

지고 있다. 결국 독일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일차적으로 감사회에 참석하

면서 집행이사회의 구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철광산업이나 2,000명 이

상의 대기업에서는 집행이사 중 노동이사의 경우는 사실상 감사회의 근로자대

표들에 의해 선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철광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동수의 의견대립에 의한 잠재적인 의사결정과정

의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철광산업에서는 노동자

3) 독일의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권기홍(1995)․

최종태(198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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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근로자대표 감사 각 3명을 포함한 다수결로 추천되어 주주총회에서 선

출되는 중립인사 1명을 두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감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

의 2 이상의 절대다수에 의해 호선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주대표 

감사들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호선되는 의장에게 가부동수인 경우 2표를 행사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나. 스웨덴

스웨덴의 생산직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산업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지만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스

웨덴의 집권당인 사민당과 그 밖의 일부 부르조아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법제화되게 된 것은 1973년이었다. 1973년의 노동자대표 이사회 참가법은 종

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노조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2명의 근로자대표

를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실험이었고 1976년

과 1987년 그 법의 개정에 의해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

합은 종업원 25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2명의 노동조합대표(1,000명 이상의 기

업에 대해서는 3명)와 2명의 대의원을 이사회에 파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노조대표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대의원은 발언권만을 갖고 

있다. 근로자대표 이사는 다른 이사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 권한과 힘을 갖지

만 단체교섭과 관련된 기업의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처럼 스웨덴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이사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은 공동결정보다도 기업경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Pontusson & Kruvilla, 1992). 반면에 스웨덴의 근로자대표는 모두 노동

조합 간부 또는 적극적인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체교섭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홍성우, 1995).

다.  국

국의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에 대한 논의의 발단은 1966년의 도노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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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Donoban Report)에 있다. 당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차례의 임금억제정책

으로 삵괭이파업(wildcat strike)이 빈발하고 있었는데, 국 집권당인 보수당

이 그러한 삵괭이파업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도노반보고서이

다. 당시 국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는 근로자대표가 소수파

의 지위를 갖고 기업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도노반보고서

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이사회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단체교섭구조의 기반

을 뒤흔들 수 있다는 논거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반대하 다. 그러나 1969년 

국 정부가 국철강회사(BSC)에 대해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에 대해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 결과 근로자들은 BSC 사업장들의 감독회에 세 자리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1978년 BSC의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기업 전체의 이

사회로까지 확대되었지만 1983년 다시 사업장 수준으로 후퇴하 다(Stern, 

1988).

1974년의 집권과 함께 노동당 정부는 다시 노동조합 및 기업과 협의 아래 산

업민주주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 는데, 그 결과는 주로 학계와 노동조합대표

들로 구성된 블록위원회(Bullock Committee)의 보고서로 구체화된다. 블록보

고서는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검토한 뒤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에 동수의 노사대표와 1명의 중립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

자고 제안하 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의 경우 이사회가 감사회와 집행이

사회(경 진)로 이분된 것이 아니고 단일한 형태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독일식 

공동결정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1978년 이 제안은 국우체국

(British Post Office)에 실험적으로 도입되기도 하 으나 2년 뒤 보수당 정권

의 재집권과 경 진의 반대로 유보되었다. 위와 같은 실시의 유보는 국의 경

우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일부 공기업 중심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유사하게 아일랜드와 호주의 경우도 일부 공기업에 제한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기, 교통, 비료, 설탕 제조 등 7

개 국유기업에서는 의석의 3분의 1이 근로자대표에게 할애되었고 호주에서는 

New South Wales의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소수 

의석을 근로자대표에게 할애하는 실험을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Ster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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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 국
4)
 

미국은 전통적으로 노사 모두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왔

다. 사용자측은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주주의 소유권과 경 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유발할 것으로 여기고 노동조합도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미국의 전통적

인 단체협상 위주의 노사관계 관행의 토대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

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민

간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종업원 기업소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미국의 일부 

기업에 이미 실시되고 있었지만
5)
 미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 초반의 경제위기와 함께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Fraser가 

양보교섭의 반대급부로서 크라이슬러사의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서부터이

다
6)
. 그 이후 이스턴 항공사, 팬 아메리칸 항공사, 일부의 트럭운송 회사들에서 

양보교섭의 대가로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석이 허용되었다. 이와 같이 양보

교섭의 결과로서 탄생하는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통상 1∼2명 정도의 소수만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기업정보 공유와 기업경 에 대한 감시․감독 차

원을 크게 넘어서기 힘들다. 동시에 이와 같은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법적인 보

호를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

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민간 차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7)
. 

첫째로,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NLRA)은 사용자의 노조 개입을 부당노동행

위로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이사는 사용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질 수가 

4) Stern(1988), 윤진호(1995)를 주로 참조.

5) 종업원 기업소유에 바탕을 둔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 그 이후 Fraser의 뒤를 이어 크라이슬러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UAW 위원장 Bierber

가 1990년 이사직에서 해임됨으로써 크라이슬러사의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그 종말을 

보게 되었다(New York Times, 1991 ; 윤진호(1995)에서 재인용).

7) Stern(1988)을 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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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로, 반독점금지법은 어떤 1인이 두 개 이상의 경쟁적인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Fraser

가 또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인 아메리칸 모터스사의 이사회 참석이 협상 테이

블에 상정되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중도 포기된 적이 있다.

셋째로, 회사법과 노동법은 각각 기업의 이사와 노동조합 간부가 각자 조직

의 이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대표 이사의 상호 

대립적인 두 역할이 위의 법 규정들을 위배할 수 있다. 기업의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반면에, 노동법은 노동조합 간

부가 노동조합과 이해대립적인 집단을 위해 일하거나 노동조합의 이해에 반해

서 행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사의 이사회에 참석했던 Fraser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소수파의 

지위에 있고 이사로서 급료를 받지 않았고 단체교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기본 이해를 양보하지 않으려 했고 크라이

슬러사의 이사직을 이용하여 여타의 자동차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이해를 

해치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로 NLR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미국 전국노사

관계위원회(NLRB)의 최종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 이사제가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마. 그 밖의 나라들
8)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은 1952년 독일식 공동결정법을 따라 

이사회 의석의 3분의 1을 근로자대표에게 할애하는 법안을 제정하 는데, 오

스트리아의 경우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에, 노르웨이의 경우는 종업원 50

명 이상의 기업에,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덴마크도 1974년 이후 노동자평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2석을 근로자

대표에게 할애하도록 법제화하 다. 

8) Stern(1988)을 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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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대표 이사제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공기업의 경우는 의결권을 갖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

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대표 2명과 사무직 근로

자대표 2명이 이사회에 참관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들 근로자대표는 의

결권은 없고 자문권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므로 기업경 에 미치는 향

력은 미미한 편이라고 한다(김삼수, 1995). 국의 노사관계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기업은 10% 미만이라

고 추정되고 있다(김삼수, 1995). 반면에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자평의회가 주주

와 같이 감사회(supervisory board) 이사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종업

원과 주주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서 감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Chanduri(1984)에 의하면 인도의 공기업에도 근로자대표 이사제

가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Stern(1988) 재인용). 인도의 경우 흥미로운 점은 근

로자대표 이사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인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협력적 노

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향

가. 노사간의 교섭력에 미치는 향력

노사 당사자의 최대 관심사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간의 역학관계에 어

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일 것이다. 그 향력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의석 비율

에 따라 일정한 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근로자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기본적으로 기업경 상의 고급 정보를 근로

자측과 공유함으로써 사용자측이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갖는 이점을 상실하거

나, 때로는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서 근로자측의 교섭력을 신장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

고 사용자측에게 불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근로자대표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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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적

지 않지만 동시에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불완전한 제

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실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

해를 얼마나 이사회에서 관철해 내는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사실 일부의 논자들은 근로자대표 이사회 도입 이후에도 이사회 의사결

정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사회 자체가 근로자대표 이사가 있든 없든 간에 통상 경 진의 결정

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사회 모임이 매우 

비정규적인바, 1년 통틀어 겨우 몇 시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경 진에 의해 의

제가 설정되고 정보의 흐름이 통제되는 경향이 많다. 이사회의 역할이 큰 기업

의 경우에도 의제가 주로 재정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근로자의 관심을 끌기 어

렵다.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의석을 확

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

다. 이런 점에서 경 진이 만약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고 의도하

기만 한다면 의외로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만큼 근로자대표 이사

회 참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 진의 지원과 그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대표 이사제에서 어차피 근로자대표에 할애된 의석은 소수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보면 결정적인 의사결정은 사용자측의 의도대로 관철되

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동시에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갖는 그 밖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주목되는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몇 가지 한계성을 살펴

보면, 기업의 전략적 최고의사결정에 필요한 근로자대표들의 역량과 경험에 

한계가 있고, 경 정보 입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 경 정보 비 보호 조항 등

에 의해 일반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 

첫째로, 근로자대표 이사는 경 진의 제안을 평가할 만한 정보 입수에 한계

가 있고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것을 평가할 만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Engelstad & Qvale, 1977 ; Adams & Rummel, 1977). 

이사에의 임명은 작업장에서 이사회로의 큰 도약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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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의 문제, 마케팅 문제 등의 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대표 이사는 자신의 전문 역에 속하는 인사관리 분야

에 대해서는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그것이 고용안정이나 소득분포나 근로조건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

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종업원 기업소유에 근거해서 근로자대표 이

사제를 실시했던 Vermont Asbestos라는 미국의 한 기업이 도산으로 끝나게 

된 것은 근로자대표 이사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는 지적이 있다(Johannesen, 1979).

이러한 지식의 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대표 이사

제에게 주어져야 할 정보의 범위를 상술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평가

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이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국, 독일, 유고, 스웨

덴,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것마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

든 근로자대표 이사는 경 진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고유의 정보의 

원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 진의 정보제공에만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로,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외부 경쟁사에 대한 경 정보의 비 누

설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경 정보에 대한 비 엄수의 의

무가 있어서 일반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가 

자신의 재량권(discretion)을 발동하여 정보를 근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

에 이 조항의 심각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어쨌든 그 결과로 기업의 진

짜 비 사항은 통상 존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자의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보다 큰 문

제는 이와 같이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 구조로 인해 기업경  정보가 기술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 근로자대표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뿐 그 이해가 일반 근

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근로자대표 이사와 일반근로자 대중이 서로 

괴리되는 데 있다.

이러한 한계가 실제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운 에 있어 어떻게 작용할 것인

가가 근로자대표 이사제 논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

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동등한 공동결정의 수준까지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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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단체교섭과 적절히 배합한

다면 자신의 힘을 일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이사회에서 패배한 사안을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대한 단

체교섭 테이블에서 다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사용자측의 이사들이 근

로자대표 이사의 견해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소수파에 있을지라도 양 집단간의 견해 차이가 공식 투

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의제는 따로 특별연

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사회 밖의 교섭에 의해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

적으로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은 의사결정의 지연, 교섭, 상호 타협을 낳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노동조합에게 경 진의 의도에 관한 조기 경

보를 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최고경 진의 의사결정에 대안적 형태를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직근로자를 재배치할 수 있을 적절한 계

획이 입안될 때까지 공장 폐쇄를 연기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 기업의 투자계

획에 향력을 끼치기도 하고(폴크스바겐 사례) 독단적이라고 여겨지는 관리

이사의 임명을 저지하기도 했다(포르세 사례). 노르웨이의 경우 이전에는 이사

회의 의제로 오르지 않았던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문제가 근로자대표 이사제로 

인해 이사회의 의제로 상정되기도 하고, 형식적이었던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

을 보다 알차게 바꾸고 이사회의 실제 역할을 경 진의 경 전략의 단순한 추

인 기구에서 보다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전환시키기도 했다(Engelstadt and 

Qvale, 1977). 

나. 노사협력의 증진

앞에서 우리는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근로자대표와 일반조합원 사이의 의사

소통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일반조합원이 근로자대표 이사

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대표 이사와 자신을 선출해 준 일반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이에 일정한 

괴리를 낳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와 같이 일반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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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구조에 결함이 있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협조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

을 하고 있는지가 노사관계론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그 발전 형태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대체로 노사간의 협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이 어떻게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형화된 이론이 없지만 몇 가지 근

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노사간에 존재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함

으로써 노사간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

는 대부분의 파업론에서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비대칭성이 파업의 주요 원인

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이 노사간에 정

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기업경 의 책임 

있는 한 당사자로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근로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에게 노사간의 분배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지만 근로자대표 이

사회 참석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기업경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게 함으로

써 생산에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이해를 반 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적 

기업경 에 비견할 만한 또는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만한 새로운 경 기법

이 근로자들에 의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결국 두 노사간의 이

해를 반 하는 두 가지 경 기법이 아니고 하나의 경 기법 내에서 단지 방법

론적인 차이 정도라면 양자는 언제라도 서로 협력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대표 이사는 기업의 경 정보에 더욱 많이 접근하고 기

업의 이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노사협

력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넷째로, 근로자대표가 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이해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기존의 이사회 구성

원들도 근로자대표 이사가 엘리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사회적․정치적․심

리적으로 그들의 선출집단인 일반근로자들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서유럽 국가에서 근로자대표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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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들의 과제는 기업 전체의 이해를 돌보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이해는 

이 일반적인 과제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이해 대변자로

서의 역할과 근로자 대변자로서의 역할간에 충돌은 거의 없다. 양자는 모두 기

업 전체의 이해를 옹호하도록 되어 있다. Badstone(1976)에 의하면, 독일의 경

우 법원의 판례가 이러한 견해를 강화시켜 왔다고 한다(Strauss(1982) 재인용).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의한 노사협조 증진이 자

칫 잘못 하면 근로자대표들만의 노사협조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

에서 지적한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내적 결함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결여

와 의사소통 구조의 결함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의 부족이라는 결함으로 인해 근로자대표는 자신

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근로자대표로서의 역할과 기업

의 이사로서의 역할이라는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이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즉, 근로자대표는 한편으로 근로자를 대표하

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운 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근로자대

표로서 반대해야 할 조치를 경 의 파트너로서 동의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 

바, “근로자대표 이사의 실효성이 있다면 경 진과 너무 동일시됨으로써 일반 

조합원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이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태

도를 취할 수 있는바, 몇 가지 전형적인 태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나 기술의 부족, 이사회 모임에 참여할 주도권의 부족 또는 이사회 

참석이 무익하다고 판단하면서 비활동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② 자신의 임무가 기업경 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판단하고 노사간에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의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다른 의제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을 가

져다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폭을 늘린

다든가 조직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같은 보다 넓은 목적의 

견지에서 보면 그 의미가 떨어진다. 그러한 태도는 경 진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이사들의 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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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대표가 자신들을 공동관리자로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이해보다 기업 전체의 장기적인 이해를 상위에 두는 경우도 있다. 근로

자대표 이사들은 그런 과정에서 임금 삭감, 고용조정, 개인별 생산량 

증대와 같은 인기 없는 조치에 찬성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일반조합원

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④ 근로자대표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결정과

정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활동을 이사회 사무실에 한정하면서 일반종업

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근

로자대표 이사들은 경 자들에 의해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근로자

의 전형적인 견해를 청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근로자대표 이사가 기업의 이사로서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한다. 즉, 근로자대표 이사

가 경 진의 문제에 좀더 해박해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이 개입

하면 할수록 그 근로자대표 이사는 일반조합원의 요구에 덜 민감해지고 그들

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 진에 더욱 의존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 이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경 진에 향력

이 커질수록 경 진과 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통한 노사협력의 경험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노조 지도자 또는 근로자대표들이 

기업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일반조합원에

게는 불합리한 제안도 지도자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 인사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기업에 의한 근로자대표의 포섭과정

으로 비추어지는바, 그러한 ‘포섭과정’은 상당히 실효성이 높아 근로자대표 이

사를 경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또 하나의 경 자로 만든다고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

여 다른 경 진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면 최소한 근로자측의 입장

만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입장도 동시에 고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양쪽의 조정

자로 나서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 이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더욱 직업적인 이

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선을 더욱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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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그들의 우수한 지식과 경험은 재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가령 독일

의 경우를 보면 근로자대표 이사들의 교체율은 매우 낮다고 한다. 그 결과 직

업적인 엘리트 근로자대표 이사들이 탄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경

향은 일반근로자들을 경 참여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 

전문적인 근로자대표 이사의 필요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이사들

을 고학력자, 숙련공, 남성 노동자(독일의 경우) 또는 사무직 노동자(페루의 

경우) 중심으로 선발하는 경향을 낳는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표성은 역으로 

근로자대표 이사와 일반근로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한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 이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경 진과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하게 혹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한다. 결국 근로

자대표 이사들은 노동조합이나 경 진과 독립적인 견해를 갖는 준독립집단으

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경 진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효율성에 관심이 적

고 근로자보다는 기업 전체의 성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그룹으로 성장한

다.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는 경 진에게 ① 근로자와 경 진간의 정보의 통로, 

② 경 진의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③ 

노사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완충제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Hammer & Stern, 1981).

이런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가 노동조합에 의해 지명되는 것이 아니고 독

립적으로 선출되는 경우 근로자대표 이사들이 일반근로자들을 장악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

웨덴에서는 노동조합대표가 근로자대표 이사로 직접 나서는데, 이 경우 근로

자대표 이사는 단체협상 사항이 의제로 떠오르면 논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Bastone, 1976). 그와 유사하게 국 국 기업의 경우에도 노조에 의해 근로

자대표 이사가 지명되는데 노조간부가 근로자대표 이사로 선출되면 노동조합 

간부직을 사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 이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프랑스 공산주의자나 미국의 실리적 노동조합

주의자들처럼 이러한 변화 과정을 어용화 과정 또는 자본에 의한 근로자대표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7

이사의 포섭 과정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반대의 극단에서 노사협력 구축의 과

정으로 치켜세울 수도 있다. 그 입장이야 어쨌든 근로자대표의 그러한 발전 과

정은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기업의 경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침으로써 근

로자대표 이사제와 그 제도를 도입한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자본주의 체제 속

에서 존립하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한계가 

있다.

4.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기업경 성과 효과

국민경제 입장에서 주요 관심사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적인 경 참여형 경

기법의 기업경  성과 효과에 관한 다양한 실증분석들이 있어 왔지만 유달리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관한 실증분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제도화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간의 차별성이 약하고 제도화되

지 않은 미계열의 국가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도입이 극히 제한적이고 도

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기업경  성과가 어려운 특수 사정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도입기업과 비도입기업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인과성을 포착

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기업경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헌 조사가 극히 제한적임을 미리 밝혀두면서 본 절을 시작

하고자 한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기업의 경 성과 효과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실증분석

에 의해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현장자율관리팀제나 품질관리 

분임조와 같은 종업원 경 참여 프로그램(Employee Involvement Programs)

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종

업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참여라기보다는 소수의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라

는 점이다. 더구나 제3절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근로자대표 이사

제는 종업원들의 견해와 창의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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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의 기업경  성과 효과를 통상적인 종업원 경 참여와 다르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해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그것 단독으로 경

성과 향상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도 있고(Strauss, 

1982), 법제화된 근로자대표 이사제(공동결정제)의 기업경  성과에 대한 역효

과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 있다(Weitzman & Kruse, 1990). 이런 

점에서 여기서는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기업경  성과 효과를 전통적인 교섭력

이론에서 그 출발점을 구하고자 한다
9)
.

교섭력이론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과 근로자측의 임금(또는 임금과 고

용) 극대화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으로서 기존의 기업의 이윤극대화 모

형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섭력이론에서 노사의 행위양식은 Max U
fL
LU

fM
M
 에 근거하고 있

다. 여기에서 UL과 UM은 각각 근로자측과 기업의 효용이고, fL과 fM은 각

각 근로자측과 기업의 교섭력이며 fL+ fM=1이다. 이러한 교섭력이론은 가

장 전형적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근

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간의 교섭력에 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또는 공동결정제)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 모형에서는 노사가 각각 자신의 교섭력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이해를 많

이 관철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근로자측의 교섭력이 전무하고 사용자의 이해

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경우(즉, fL=0, fM=1이면)에는 기업의 전통적인 

이윤극대화 모형이 나온다. 즉, UM을 기업의 이윤과 등치시켜 profit(UM)

= pQ-wN-rK( p는 제품의 가격, Q는 생산량, w는 임금, N은 종업원수,

r은 단위당 자본의 사용 비용, K는 총자본임)으로 표현하면 전통적인 기업의 

이윤극대화 모형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근로자의 경 참여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 Furubotn & 

Pejovich(1974)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McCain(1982) 재인용). 근로자의 경

참여가 기업 소유주의 경 권을 침해함으로써 기업의 경 성과에 역효과가 있

음을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을 이용하여 보인 Jensen & Meckling(1979)도 

9) McCain(1982)을 주로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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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점으로 귀결한다. 그러나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순 논법만으로 

그 문제를 해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이다. 

[그림 Ⅲ-1]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향의 경로들

수익성근로자대표

이사제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

노사협조의 증진 및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

임금 및
고용 효과

생산성 효과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기업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근로

자대표 이사제의 존재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경로를 해부해 보면 [그림 Ⅲ

-1]에서 보듯이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낳은 

노사간 교섭력의 변화를 통해 임금( w)에 향을 끼침으로써 수익성에 향을 

줄 수가 있다. 둘째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낳은 노사협조의 수준 변화 및 종

업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생산량( Q)에 향을 끼침으로써 수익성에 향

을 줄 수가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이사제(공동결정제)의 

기업경  성과 효과를 무노조기업과 비교하는 경우 통상 전자의 측면만을 고

려하는 경향이 있었다(Svejnar, 1980). 그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이사

제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강한 교섭력에 근거하여 고임금

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이 경우 생산량( Q)이 노사간의 교섭력 또

는 그러한 힘의 변화를 낳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존재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이사

제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고임금으로 인한 이윤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며, 자본집약화를 추진하고 고용량을 감소시키며 근로자들의 노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Svejnar, 1980 

; McCain(1982) 재인용). 근로자대표 이사제(또는 공동결정제)를 도입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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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하게 되면 근로자의 위험기피 성향으로 인해 위

험감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 투자하는 경향을 낳거나 기업의 차입자본 이

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공동결정제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기업의 부와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으리라 추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Benelli, Loderer, & 

Lys, 1987). 또 일부의 반대론자들은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의사결정의 지연과 

같은 조직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고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의 질은 근로자대표 이사

제의 도입 전후해서 큰 변화가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경 자들마저 노동조합의 향력이 클수록 의사결정의 내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Berggren, 1986). 이제까지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기업의 경 성과에 대해 약하게 긍정적이던가(Jones, 

1987) 아니면 약하게 부정적이어서(Svejnar, 1982)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자대

표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사뭇 다르

다. 즉, 우리의 출발점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기존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켜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도입이 낳을 수 있는 노사

협력의 수준 차이나 종업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

한 효과들도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문제는 근로자대표 이사

제와 단체교섭의 결합 양식과 기존의 단체교섭 위주의 노사관계를 노사간의 

교섭력과 노사협력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점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비롯한 근로자 경 참여는 경 성과를 

저해하는 조직상의 여러 문제들(생산성 저하, 노동 소외, 경 자의 전횡, 부실

한 팀 작업, 힘의 불균형, 기술변화에 대한 저항, 노사갈등 등등)에 대한 해소

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협력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교섭 비용을 줄이거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거나 인사문제상의 불만 해결에 일익함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법제화되는 배경을 보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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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조직 위계상의 각 단위에 대한 힘을 재

분배함으로써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조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Hammer, Currall, & Stern, 1991). 특히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통한 노동조

합 보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 성과 효과가 크다는 작업장 수준의 

의사결정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조합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공동결정제로 인해 경 자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업경  성과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Adams & Rummel, 1977).

5.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

위의 제3, 4절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

동조합의 교섭력을 신장시키지만 노사관계를 보다 협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

킴으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된 기업 또는 국민경제에서는 기업의 경 성과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외양과는 달

리 근로자의 이사를 수렴하는 대의기구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도 보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최근 우리 나라의 노사 당사자들의 근로자대표 이사제

에 대한 시각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소 과장된 느낌을 준다
10)
.

그렇다면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우리 나라에 제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제도적 법제화 조

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 문헌 조사에 근거해서 그 조

건들을 많은 한계 속에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사간의 역학관계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우세할 때

② 협력적 노사관계가 존재할 때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노사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도입이 우리 나라의 

10) 여기서 필자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기업 운 의 투명성 측면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탈법적인 기업경 을 일삼아 오고 있다면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히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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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협조적 발전이나 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관계의 역학관계나 갈등구조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에 따라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대표 이사

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으로서 적극 권

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우선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기존의 노동법 체계와 모순

되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예

를 들면, 노동조합 간부가 기업의 이사로 임명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간 차원의 근로자대표 이사제 도입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종업원의 소유참여와 결합시켰을 때 생산성 

향상 효과도 크고,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종업원

지주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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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업원지주제와 기업지배구조

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는 뿌리와 줄기의 관계이다. 설사 기업지배구조의 

형식이 변화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구조의 변화는 기업지배구조의 내용을 변화

시키기 때문에 경 참여에 필요한 지분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참여는 자

연스럽게 근로자의 경 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소유참여를 통

한 기업지배구조 참여는 앞에서 살펴본 근로자대표 이사제와 같은 소유참여 

없는 단순한 의사결정참여와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

유는 기업경 권과 그 과실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때, 기업경 의 과실

에 대한 청구권 없이 단지 기업의 경 에만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소유참여 없는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임

금 수취자로서의 이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

유참여를 통한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주주와 임금 수취자의 혼합형으로 이사회

에 참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들이 소유참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참석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경 참여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소유참여와 의사결정참여의 결합을 법적으로 제도

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결합을 

유도할 필요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소유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11)
 여기서는 주로 종업원지주제

를 활용한 소유참여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 이사회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 자발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셈이다. 여기서 기업지배구조 참여

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종업원이 경 권 장악에 필요한 만큼의 지분을 

11) 대표적인 두 형태가 생산자조합과 종업원지주제이다. 생산자조합은 1인 1표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다 평등주의적인 형태임에 반해, 종업원지주제는 주식소유 비율만큼 

자신의 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보다 자본주의적인 형태의 근로자 소유참여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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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다수파 종업원지주제(Majority ESOP)에 한정된다. 법적으로 제도화되

는 것은 다수파 종업원지주제가 아니라 단순한 종업원지주제일 뿐이지만 다수

파 종업원지주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탄생

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종

업원지주제가 노동조합의 기업지배구조 참석의 통로로 일부 노동조합주의자

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공식적으로 우리 나라 종업원

지주제를 노동조합이 기업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IMF 관리체제 동안 기업

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제기하고 있다(Ellerman, 1999 ; 

Smith & Cin, 1999). 또 일부에서는 노사협력의 증진방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 외국의 종업원지주제의 역사를 보면 종업원지주제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 종업원지주

제의 주창자인 Kelso와 같이 보다 평등한 사회구조의 해법으로서 제기하는 사

람도 있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

고,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확대 또는 안정주주의 확보 차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종업

원지주제의 용도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종업원지주제가 자본

주의 사회의 기본 토대인 소유구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자

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는 기업의 경 권과 그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원천이기 

때문에(Milgrom & Roberts, 1992) 소유 형식의 변화인 종업원지주제는 그 파

급효과가 크고 그만큼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

업원지주제는 자본주의의 기본 토대인 소유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

제를 인정하는 체제 내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

심을 끌어 왔다. 

IMF 관리체제의 경험과 연이은 경제구조의 변화는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조건의 단체교섭

에 한정된 기존의 우리 나라 노사관계 체제는 지난 경제위기로 그 위기를 맞았

다는 느낌이다. 기존의 노사관계 체제는 고용조건의 계약에 한정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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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노동조합의 경 개입 폭이 적다는 점이 노사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경우 노사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불안정한 체제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우리 나라 경제구조

의 취약성 때문에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돌

발적인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

다. 고용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개별 기업 차

원에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

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정리해고를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

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고용조정보다는 임금조정에 의

한 경제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동시에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경 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경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 참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소유참여

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가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의

사결정참여는 그에 걸맞는 집단적 성과배분제와 결합하 을 때 그 안정성이 

높아지고 경 성과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설인데,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소유참여가 대표적인 집단적 성과배분제의 하나이다.

 종업원지주제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그 사회가 지

니고 있는 사회발전의 단계나 조건, 또는 연금제도나 퇴직금과 같이 종업원지

주제와 접한 연관성을 갖는 다양한 사회제도들의 지형에 따라 그 형식이 다

른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여기서는 먼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과 종업원지주제가 가장 발전되어 있

는 미국의 경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난 후 우리 나라 종업원지주제의 현황

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종업원지주제 일반

의 의의를 논의할 때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

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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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지주제의 의의

종업원지주제는 크게 보아 기업의 지원을 통해 종업원이 자신을 고용한 기

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

이 종업원지주제의 형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종업원지주제의 특성을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종업원지주제는 급여로서의 성격과 

자기 기업 지분에의 참여라는 성격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는 우선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

적으로 급여나 기업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는 종업원지주

제가 부가급여의 일종인 퇴직연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종업원의 재형저축과 유사하지만 그 중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

은 일종의 부가급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종업원지주제는 자기 기

업의 주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급여와 달리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주식

소유자로서의 종업원지주제의 성격은 바로 주식소유자의 권리인 경 성과에 

대한 잔여 청구권과 기업의 경 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의 경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경 권의 장악은 형식적으로 볼 때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보

유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종업원지주제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하나의 큰 유형 구분은 경 권을 종

업원에게 허용하는 다수파 종업원지주제(Majority ESOP)와 그렇지 못한 소수

파 종업원지주제(Minority ESOP)의 구분이다. 여기에서 소수파 종업원지주제

는 사실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고 볼 수 있고, 다수파 종업원지주

제는 기본적으로 소수파 종업원지주제의 성격과 함께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와 같은 추가적인 용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간에는 형식적으로 소수파 

종업원지주제이면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또는 어떤 다른 목적에서 구사

하는 인사관리기법으로서 종업원을 동반자(통상 하위의 동반자)로 경 에 참

여시키는 여러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혼합형과 다수파 종

업원지주제를 모두 지칭할 때 경 참여형 종업원지주제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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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밖에 종업원지주제의 용도는 자본시장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가

령 자본시장이 불충분하게 발전한 개발도상국에서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에 도

움이 되고 국 기업의 민 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동시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분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의 수

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종업원지주제

의 측면은 이 의 취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

로 한다. 

가. 집단적 성과급제로서의 종업원지주제

급여의 일종으로서의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의 경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성과급제이고 그것이 종업원 전체의 성과에 바탕을 둔 종업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성과급제라는 점에서 집단적 성과급제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가 집단적 성과급제라는 점에서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

나 성과배분제(gain sharing)와 매우 유사하다. 

집단적 성과급제로서의 종업원지주제는 동시에 총급여에서 변동급이 차지

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임금구조를 

유연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경기후퇴를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에

서 일부의 학자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고용조정을 목격하면서 임금조정을 

그 대안으로 제기하기도 했는데, 유연한 임금조정의 한 방안으로서 종업원지

주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Vaughan & Whitehead et al, 1995). 우리 나라

에서도 정리해고제의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의 시대에 고용안정의 증진을 위해 

임금구조의 유연성 강화라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극히 

불안정한 우리 나라의 경우 종업원지주제는 자칫 대규모적인 수입 감소와 함

께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집단적 성과급제의 일종으로서 종업원지주제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효과

가 얼마나 클까가 많은 인사관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사실 개별 기업이

나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지주제가 가져다주는 가치의 단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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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향이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점이 정책적 차원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중요

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생산성 향상 효

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래에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나. 종업원지주제의 기업경 성과 향상 효과 

성과급제 일반의 경 성과 향상 효과는 결국 종업원 개개인의 노력 및 능력

과 그에 대한 보상간의 연계성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생산성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때 종업원지주제가 갖고 있는 집단적 성과급제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보상체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말할 때 

개인의 보상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얼마나 많이 결정되느냐가 중요하

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종업원지주제의 집단적 성격이 개인의 노력 및 능력과 

보상간의 연계성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느냐가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분석은 이익배분제나 성과급

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분석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적 배경을 가질 수 있다. 단

지 이익배분제는 이윤이 고용주에 의해 조작되기 쉽고,
12)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윤극대화가 주주나 경 자의 최대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제의 한 전제조건인 성과측정 도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성과배분제는 생

산성 향상의 측정방법이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경 성과의 특정 측면만을 지나

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경 성과 전체를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

면에 종업원지주제는 경 성과 측정방법이 주식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보다 객관적일 수 있고, 주가는 주주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이 합리적일 경우 위의 다른 두 성과배분제에 비해 우수한 집단적 성과급제로 

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재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역으로 종업원지주제는 그 자체 내

12) 가령 기업이 특정 시점에 투자 액수를 늘리는 방법에 의해 이윤을 쉽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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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중대한 결함을 갖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흔히 종업원지주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의 원천으로 거론되는 종업원의 주인

의식 제고는 그 자체만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산물인 성과의 1/n(n은 종업원 수)만

큼만 자기에게 보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

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1/n 문제). 이와 같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종업원지주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약화될 수

밖에 없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는 그 해결방안이 반복 게임(repeated game)의 경우 

게임이론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어느 한 종업원의 무임승차는 다른 동료들의 

무임승차 또는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한 보복이 예상될 때 자제될 수 있다. 기업

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반복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때 동료간의 수평

적인 상호 감시․감독이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이다. 실제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참여와 종업원지주제가 결합되었을 때 경 성과 효과는 

배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집단적 성과급제로서의 종업원지주제는 종업원간의 정보교류를 촉

진시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업원

지주제가 최근 지식의 창출, 공유 및 축적을 중시하는 지식경 을 촉진하는 보

상체계로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작업장 내에서의 작업은 개인적 성

격과 집단적 성격의 결합 양식이라고 볼 때 개인별 성과급제가 도입된 기업에

서 그 두 양식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종업원지주제는 그 자체로서는 기

업의 경 성과에 약한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종업원지주제가 

경 참여와 결합되었을 때에는 기업의 경 성과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는 기존의 실증 분석에 의해 종업원지주제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기업 성과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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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향

- Quarrey and Rosen(1987) : ESOP 기업은 ESOP 도입 이전에는 비

ESOP 기업보다 매출액증가율이 1.89%만큼 높았고 고용증가율이 

1.21%만큼 높았음에 반해, ESOP 도입 이후에는 비도입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5.30%만큼 높았고 고용증가율이 5.05%만큼 높았음.

- Winther, Karas, and Somers(1992) : 매출액과 고용의 측면에서 ESOP

기업은 ESOP의 도입 이후 비ESOP 기업보다 4.8%만큼 빨리 성장함.

(b) 수익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향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88) : 수익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종업원지주제가 큰 향을 주지 않았으나 종업원지주제가 경 참여와 

결합된 기업들에서는 연 생산성증가율이 52%에 달함.

- ESOP 기업이 비ESOP 기업보다 총자산 대비 수익률이 2.7%만큼 높음. 

(c) 주가에 미치는 향

- Conte, Blasi, and Kruse(1989) : ESOP 기업의 주가가 비ESOP 기업보

다 일관되게 10%만큼 높음.

- Blasi and Kruse(1997) : 주가의 동향은 ESOP의 도입 여부와 연관성을 

갖지 않음.

- 1992∼98년 사이에 S&P 주가지수는 181%만큼 증가하 으나 ESOP이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주가는 동기간 동안 214%만큼 상승

하 음.

(d) 종업원의 급여에 미치는 향

- Karas, Koegh, and Scharf(1998) : ESOP 기업의 급여가 5∼6% 높음.

(e) 도산율에 미치는 향

- ESOP이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은 비ESOP 기업보다 도산 가

능성이 20% 정도 낮음. 

(f) 근로자들의 직장 선호도에 미치는 향

- 1992년 미국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톱 100개 중 31개가 

ESOP 기업이었고, 1998년에는 그 숫자가 47개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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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종업원지주제가 경 참여와 결합되었을 때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

고 지적하 는데, 그와 같은 경 참여형 종업원지주제가 도입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유노조기업에서 노사간의 합의 아래 노사

협력 증진방안으로서 종업원지주제와 경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종업원지주제가 소유함으로써 종업원지주신탁이 

경 권을 소유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에서 노사협력 증진이 

교섭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 향상의 길이다. 이런 노사갈등의 해소방

안으로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양보교섭 과정

에 일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노사협력 증진 및 기업 회생 사례 :

미국 철강노조

 ○ 기업의 철강 수요 예측의 오류에 따른 과다생산 용량,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생

산공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이 쇠퇴하게 되자 기업측이 노동조합

에게 임금의 양보교섭을 요구하게 됨.

 ○ 그에 대응해서 노조측은 그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양보교섭을 받아들이

고 그 대가로 다음을 요구함. 이러한 점에서 철강노조는 그러한 교섭 과정을 양보

교섭 대신 투자교섭이라 지칭함.

① 정보의 권리 : 기업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

② 투입의 권리 : 이사회에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과 작업장 수준에서 일상

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③ 보상의 권리 :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여 기업경  성과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권리

 ○ 결과 : 기업경  성과의 향상, 많은 수의 일자리 유지

후자의 경우는 통상 1/n 문제가 약한 중소기업에서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후자의 경우를 종업원소유경 (Ownership Style of Management)이라 명명하

여 새로운 경 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Young, Rosen, & Carber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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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업원소유경 이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와 

접히 연관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경 권이 종업원들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우 경 권을 전문경 인에게 위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사회 구성마저도 종업원이 지배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용진, 1999). 이런 점에서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종업원소유기업은 보다 평

등주의적인 이념에 의해 묶여진 생산자협동조합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성향의 

종업원소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유형의 경 참여 종업원지주제의 

사례가 아래에 하나 소개되어 있다.

종업원소유 경 기법을 통한 생산성향상 기업의 사례 :

Connor Formed Metal Products

1. 회사 소개

 

1800년대에 세워진 압단기, 스프링, 철선류 제조업체로서 종업원수가 175명이며, 공

장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텍사스 등에 위치하여 있음. 원래는 Sloss일가에 의해 소유

된 기조기업이었으나 1985년부터 기업 주식의 일부를 종업원지주신탁에게 판매하여 

1997년 현재 총주식의 35%가 종업원지주신탁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 

 

2. 종업원소유적 참여경 의 도입 과정

 

- Bob Sloss가 1984년 사장에 취임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관

심을 갖기 시작함. 이것을 위해 기업문화를 종업원소유에 바탕을 둔 참여경  형

태로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함.

- 현대적인 장비를 도입하고 현장관리들에게 더 많은 일상적인 결정권을 부여함. 

종업원소유와 참여경 에 강한 헌신성을 보이는 종업원들을 새로 채용함.

-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처음에는 평사원들을 관리자들과 정기적으

로 만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 의해 선출된 문제해결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 으

나 그러한 종류의 모임이 시간 소모적이라는 다수 종업원들의 견해에 따라 본래

의 팀들을 해체하고 그 대신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들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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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한 특별팀들은 관리자와 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간(cross-

functional) 또는 부서내(within-department)적인 성격으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완

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인 조직임.

3. ESOP 도입 이후 기업의 경 성과

- 종업원지주제 도입 이후 주가가 3배로 상승하여 원소유자들은 자기 소유주식 

55%가 ESOP 도입 직전인 1985년의 100% 소유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음.

- Connor사는 전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소규모 기업 중의 하나에 선정되었으

며, 1992년부터 Harvard Business School이 Connor사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

기 시작함.

- 1991년 Spring Manufacturers'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Connor사는 동종 업계

의 유사한 규모의 여타 기업에 비해 거의 9배 정도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함. 

- ESOP 도입에 따른 몇 가지 수량화된 생산성 향상 지표들을 보면 납기 지연이 

잔여 주문량의 10%에서 1%로 하락하고 제품 결함률이 10%만큼 하락하 으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약 20%만큼 상승하 음.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품

질 성적이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도달함.

2. 미국의 종업원지주제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법안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연금제도의 한 형식으로서 급여의 일종이다. 미국 종

업원지주제의 현황을 보면 1998년 현재 종업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의 약 8∼9%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약 절반 정도가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소유이다. 종

업원지주제 실시 기업은 1998년 현재 약 11,000개로서 그 중 약 15% 정도가 공

개 기업이고 나머지가 비공개 기업이다.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한 비공개 기업의 

절반 정도가 경 참여형 종업원지주제로 도입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의 

급여의 일종으로 도입되었다. 그 중 종업원지주제가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다

수파 종업원지주제(majority ESOP) 기업도 4분의 1(약 2,500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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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미국 종업원지주제의 특징들

① 급여의 한 양식으로서 일종의 기업연금과 같음.

② 주로 기업의 출연에 의존함.

③ 세제 혜택은 주로 기업의 출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주어짐.

④ 기업의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함.

⑤ 우리사주 조직은 안정적인 신탁형 조직임.

⑥ 종업원지주는 일반 주주보다 주주로서의 권한이 약한 편임.

⑦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소유기업의 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장치가 존재함.

미국 내에는 다양한 형식의 종업원지주제가 공존하지만, ① 기업의 출연금

에 의해 운 되는 전형적인 ESOP과 ② 종업원의 저축과 그에 상응하는 기업

의 출연에 바탕을 둔 401(k)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두 형식이다. 그 운  주체

로서 종업원지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Trust)을 두고 있는데, 종업

원지주신탁은 단순한 우리사주 보관기관인 우리 나라의 우리사주조합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계약의 주체로서 수탁자금의 자체적인 운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탁형 종업원지주제도는 개별 참여자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체 노동력의 약 10%가 다양한 형태의 종업원지주제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범한 확산은 기업금융의 활성화나 생산성 향상 효과 등 그 제

도가 갖는 본질적인 유의미성에 기인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동시에 그것을 촉

진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 우리 나라 우

리사주제 개선방향에 시사적인 종업원지주제 촉진방안은 차입형 종업원지주

제이다.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지주제 실시에 필요한 자금이 부

족한 기업에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이용하여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할 수 있

게 해주는 장치인데, 그 개요는 [그림 Ⅳ-1]에 그려진 대로이다(그림 Ⅳ-1은 

차입형 종업원지주제 중 신주 인수의 경우를 보여준 것임). 우선 먼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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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신탁이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통상 회사의 지급보장 아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종업원지주신탁은 회사의 신규 발행된 주식을 회사로부터 구

입한다. 그 이후 기업은 매년 종업원지주신탁에 일정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종

업원지주신탁은 그 자금으로 은행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

은 지급보장의 형태로 사실상의 부채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본금의 증가로 

나타나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경우에 비해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지주신탁이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과정을 보면 그

것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 매년 일정한 수의 주식이 종업원지주제 참여자들에

게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이 과정을 vesting과정이라 하는데 보통 수년에 걸쳐

서 그 과정이 완료된다. 종업원지주 전문가들은 이 vesting과정을 종업원들의 

이직률을 낮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종업원지주제의 주요 요소로서 주목하

고 있다. 

[그림 Ⅳ-1] 미국의 차입형 종업원지주제(신주인수의 경우)

은          행

E S O P

기          업

1. 대부금

2. 주식매입

 5. 대부금
상환

4. ESOP
기여금

3. 주식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종업원지주제 촉진방안은 비공

개 법인에서 종업원소유기업을 촉진하는 다수파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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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세제 지원이 있다. 미국의 종업원지주제에서는 비공개 법인이 ESOP에게 

주식의 30% 이상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적격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되면 

원소유자는 그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까지 주식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이연

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에 의해 원소유자가 사망시까지 보유하고도 즉

각 현금화가 가능한 적격 유가증권이 개발됨으로써 이 조항은 사실상 면세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ESOP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판

매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3.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

가.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 나라 종업원지주제인 우리사주제는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도입된 이후 1997년 증권거래법에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는 관련 법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시대에 자본시장 

활성화 또는 기업공개의 촉진방안으로 출발하 고 종업원지주제의 성격과 형

식이 그러한 요구에 의해 강하게 지배당하게 되어 현재까지 큰 변함없이 지속

되고 있다.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는 1998년 10월 현재 1,013개의 기업에서 조직

되어 있고 해당기업 주식의 약 2.11%를 보유하고 있다(한국증권금융, 1998).

우리 나라 종업원지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 구입대금 대출이나 우리사

주조합의 운 비 지원과 같은 기업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

주제 소유주식의 대금이 주로 종업원 수중에서 나오고 그 결과 우리사주 조직

이 신탁이라기보다는 조합이라는 느슨한 형태를 취하여 법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가 존속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상증자나 상장시 20% 우선배정 조항에 있다.

<표 Ⅳ-2>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

다. 개정 내용들은 주로 유상증자나 상장시 우선배정 비율과 우리사주의 의무

예탁기간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이 의무예탁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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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우리사주제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

으로 단축되었다.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우리사주제도 참여자가 입은 재산

상의 피해와 그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 등 그간의 우리사주제의 폐해를 감안

해 볼 때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일정한 변화가 요청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사실 의무예탁기간의 설정 조항은 우리사주제도가 주로 종업원들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업원들의 재산권의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그 조항의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크게 문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가가 곤두박질친 지난 경제위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조항은 우리사주 참여자들의 주요 불만요인이 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주식시

장이 바닥인 시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더 많은 기업이 도산된 결과 

경기회복시까지 우리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 참여자들

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정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개정 방향이 너무 단기

적인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나 하는 점이다. 가령 의무예탁기간 조항의 경

우 경기후퇴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사주제 참여자들에게 재산상의 피

해를 주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경기상승기에는 의무

예탁기간의 설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무예탁기간의 단축 또는 폐

지가 다른 형태의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가령 손쉽게 떠올릴 수 있

는 폐단 하나를 들자면, 의무예탁기간의 단축 또는 폐지는 1987∼88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근로자들을 주식 투기의 회오리 속으로 몰아 넣고 

우리사주를 통한 한탕주의만을 추구하며 이 사업장 저 사업장을 떠돌아다니는 

비생산적인 이직률만을 부추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우리사

주제도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보유주의 확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써 우리사주제도가 그동안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적대적 M&A의 방파제

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시점이 경기가 회복되고 주시시

장이 과열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주식시장은 어차피 상승세와 하강세가 있기 마련인데 장세마다 우리사주

제도를 개정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보다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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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의 법적 발전 과정

○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시법’) 제정

-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상장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 : 신규 발행주식의 10%

○ 1972년 ｢자시법｣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 우선배정 범위확대 : 기발행 주식과 신규 발행 주식의 10%

- 의무예탁 : 비공개 법인 상장시까지, 상장법인은 1년(조합규약에 의함)

○ 1974년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 발표

- 종업원 취득주식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 세제지원(취득금액의 5% 해당금액을 세액공제)

- 비공개 기업에도 증자시 10%를 우선배정

- 의무예탁제도 시행 : 공개 법인 1년간, 비공개 법인 상장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예탁

○ 1987년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 발표

-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 및 재산형성 촉진을 위한 자사주 소유확대

○ 1987년 ｢자시법｣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폐지

- 법적 요건 정비 :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요건, 조합원의 자격, 우선배정 등 규정

- 조합원 우선배정 비율 조정 :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세액공제 15%로 상향 조정)

○ 1988년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방안｣ 발표

-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와 우리사주조합의 건전 운

- 자시법 시행령 개정(퇴직시까지 의무예탁. 다만, 예탁 후 3년 경과시 사유 인출 

가능)

- ｢우리사주조합 운 기준｣ 제정

○ 1993년 ｢자시법 시행령｣ 개정

- 의무예탁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사유 인출 허용시기 조정(예탁 후 3년→2년)

○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주식 취득 자금 및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 1997년 ｢자시법｣을 폐지하고, 우리사주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증권거래법｣으

로 이관

○ 1999년 의무예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조합원

의 의사표시대로 하거나 조합원이 원하면 조합원에게 위임하도록 ｢증권거래법 시

행령｣ 개정

자료 : 1968년부터 1997년까지의 항목들은 한국증권금융의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의 개

선 및 활성화방안｣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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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에 적합

하도록 우리사주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종업원

지주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달리 고려해야 될 변수

들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주의 개정을 위해서는 좀더 큰 틀에서 체계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을 면 하게 분석하여 

그 용도를 분명히 한 다음 그 조건과 용도에 적합한 형태의 종업원지주제를 구

상해야 하고 또 그만큼 운 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

은 동시에 시계열적으로도 종업원지주제를 변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현행 우리사주제의 문제점은 그 형식은 광범한 자본 동원

과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요청되었던 1960∼80년대 고도 경제개발 시기의 산물

로서 지나치게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

타의 목적에는 활용될 여지가 적게 구성되어 있다. 즉, 지나치게 종업원 개인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의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장치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물

론 현행 우리사주제를 노사협력적 경 참여에 활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일정하게 출연할 수 있다면, 장기보유는 기업과 종업원간의 사

적 계약에 의해 일정하게 유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제약적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두 기본 목적마저도 불안정한 주식시장 속에서 다분히 투

기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의 서두에서 밝힌 종업원

지주제의 취지나 용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역행하기도 할 수 

있다.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던가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에 사회적 위화감만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근로의 동기를 떨

어뜨릴 수 있다.

나. 우리 나라 우리사주제의 개선방향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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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종업원지주제의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종업원의 

자기 자금에 의한 우리사주 구입에 근거해서는 주식시장의 확충과 종업원의 

재산형성이라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기 매우 어렵다. 사회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의 확충 외에도 종업원지주제가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사주제의 기

본적인 용도 외에 부가적인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이

를 위해 기업의 출연금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출연금 확대의 촉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의무보유기간을 기업의 출연금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② 기업의 출연금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출연금에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③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지주제 출연 용도의 자금에 

대해 기업이 차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출연금에 기반을 둔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도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기

업의 자금 부담이다. 현 급여의 8%를 상회하는 법정퇴직금에 종업원지주제의 

자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연소득의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셈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도 종업원지주제의 자사주 보유액과 기업 

연금을 합치면 대체로 8∼1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노동

계에서 법정퇴직금이 종업원지주제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반

대하고 있는 한 기업의 출연금에 의한 종업원지주제를 제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사주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결국 우리 나라 우리

사주제를 왜곡시키고 있는 점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있고 그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risk)을 줄 을 경우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 보유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사주제의 단기적인 

개선방향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현행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제의 결합형인 가칭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라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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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제도를 현행 우리사주제에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서의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기업에게는 우리사주와 유사하고 종업

원에게는 스톡옵션형처럼 운 되는 제도로서 미국식 종업원지주제와는 달리 

기업이 주식 구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주식 구입에 따른 위험부담만을 안겨준

다. 동시에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비상장 기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유상증

자시 우선배정 조항 외에 이윤분배제를 주식보유의 근거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주제 또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이익분배제(또는 성과배분제)와 결합시

키는데도 그 특징이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 동안 정기저축 방식으로 우리사

주신탁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그 저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행사할 수 있

는 우리사주 옵션을 당시의 시가보다 일정 비율(예: 20%)만큼 할인된 가

격으로 부여받는다. 스톡옵션은 정기적립 가입자에 한해서만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사주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

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기저축에 대한 일정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 만약 행사 시점의 주가가 옵션행사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종업원들

은 저축원리금 범위 내에서 옵션행사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 만약 행사 시점의 주가가 옵션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업원들

은 저축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는바, 이것은 일종의 재형저축으로 기능

한다.

- 스톡옵션의 주체는 기업이 되거나 우리사주 기관이다. 우리사주 기관

이 스톡옵션형의 주체가 되는 경우 우리사주 기관의 형태를 우리사주

조합에서 법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사주신탁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 기업은 우리사주신탁에 현금이나 옵션으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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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경우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우리사주

신탁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금은 우리사주 운

비와 이후 우리사주옵션에 이용될 기발행 주식 또는 유상증자시 우선 

배정되는 주식매입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 기업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해야 하는 유상증자의 20%에 해당하

는 액수를 주식 또는 행사 시점에 발행되는 우리사주옵션으로 우리사

주신탁에 배정할 수 있다. 

- 주식으로 배정된 경우에도 우리사주신탁은 종업원들에게 현물주식으

로 할당하지 않고 옵션으로 할당할 수 있다.

- 구주를 이용한 스톡옵션은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때, 신주를 이용한 스

톡옵션은 옵션이 행사될 때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구주와 신주를 동시에 이용하는 우리사주옵션은 기업비용이 

과다지출되는 위험을 hedge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우리사주 현물 대신 우리사주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

한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차입의 주체는 우리사주신탁이나 기업의 보증이 요청된다.

- 정부에 우리사주기금과 같은 공적 기금을 적립하여 기업이 시중 금리

보다 저리로 차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리사주신탁이 이미 우리사주 현물을 구입한 경우 옵션행사 이전 기간 

동안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신탁이 행사하게 될 것이다.

○ 기발행 주식을 이용한 우리사주옵션의 경우 종업원들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옵션행사 가격과 시중 가격간의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그 

이후의 기업 출연금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비공개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상장 또는 등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우리

사주옵션 행사와 주식거래에 따른 재산형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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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외거래를 공식화시켜 주는 제3주식시

장이 개장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

- 종업원들의 출연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출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

련이 필요하다. 

- 옵션의 행사 이후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상장이나 등록 등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기 전에 퇴직 등의 이

유로 주식 거래를 원하는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매입하도록 조치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우리사주신탁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만을 예시하고 있음).

① 기발행 주식을 이용한 우리사주옵션

- 종업원들에 의해 우리사주옵션이 행사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행 

우리사주제와 거의 유사하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

[그림 Ⅳ-2] 기발행 주식을 이용한 우리사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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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행사 시점에 종업원들이 우리사주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우리사주신탁이 적자 상태로 돌아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

출연금에 의해 충당된 이후에도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

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연속적으로 우리사주옵션을 걸 경우 그러한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② 신주를 이용한 우리사주옵션

- 종업원들에 의해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사주신탁이 적

자로 돌아설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림 Ⅳ-3] 신주를 이용한 우리사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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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각 주체에게 미치는 향을 현행 우리

사주제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종업원에게는 

- 우리사주 대신 우리사주옵션을 부여받음으로써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

이 감소한다. 

-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옵션 보유기간만큼 늘어난다.

- 주식 대금이 일시불 지금에서 저축형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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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게는

- 기발행 주식을 이용한 우리사주옵션 : 기존의 우리사주에 비해 옵션 부

여에서 행사시작 시점의 기간에 해당하는 옵션행사 가격에 대한 이자

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나거나(옵션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이자비용 부담 외에 옵션행사 가격과 시중 주가간의 차액만큼 비

용이 발생한다(옵션이 전혀 행사되지 않은 경우).

- 신주를 이용한 우리사주옵션 : 기존의 우리사주에 비해 옵션 부여에서 

행사시작 시점의 기간에 해당하는 옵션행사 가격에 대한 이자만큼 비

용부담이 늘어나거나(옵션이 모두 행사되는 경우) 또는 옵션으로 주어

진 지분만큼 실격주가 발생한다(옵션이 전혀 행사되지 않은 경우).

- 우리사주옵션이 근로자들에 의해 행사될 경우 시가와 행사가 사이의 

차액이 기업의 비용으로 잡히고 그 비용이 해당기간 동안 안분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그 기간 동안 흑자인 경우 그 차액만큼 법인

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내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들이 집단적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는 우리사주의 향을 받는 기

간이 현행 우리사주에 비해 옵션 보유기간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낳아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 국민경제에게는

-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우리사주제의 위험성이 낳는 사회적 문제를 줄

일 수 있다.

- 우리사주에 연동되는 기간의 확대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국부를 증

대시킬 수 있다.

- 기업의 경 성과를 근로자들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

는 효과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사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미묘하고 민감한 사안인 우리

사주제를 통한 경 참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

이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사주제를 통한 경 참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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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람직하게 보인다. 이런 점에서 지식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의 결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의 

결합에 있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직 경 자측이 경 참여를 받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를 결합하도

록 강요할 때 우리사주제마저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 참

여와 결합되지 않은 단순한 소유참여도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때 외적

으로 강요된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의 결합은 우리사주제 자체를 구축하는 폐

단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종업원 주주는 다른 일반 주주보다 권리

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종업원의 경 참여를 

위해 일반 주주보다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점

에서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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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여적 작업시스템

제Ⅱ장에서 기업지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경

의사결정 참여로 정의하 다. 즉, 기업지배는 이해관계자들의 참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들의 이해대변과 이해조정을 통하여 협

력체로서의 기업조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수준(level)별로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그리

고 작업장 수준의 일상적 의사결정으로 구분된다. 근로자의 의사결정참가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의 경우, 대표를 통한 간접참가가 주를 이

루는 반면, 작업장 수준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가는 직접참가의 형태를 취한

다(Jain, 1980). 여기서 작업장 수준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참가는 작업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와 접한 관련이 있다.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의사결정참가 또는 기업지배참가는 참여적 작업시스

템으로 대표된다. 최근 작업자의 현장의사결정참가를 핵심으로 하는 작업조직 

개편은 참여적 작업장(high involvement workplace), 참여적 경 (high 

commitment management), 작업장 혁신(workplace innovation), 고능률 작업

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이러

한 작업조직 개편의 핵심은 테일러적인 작업조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참가의 강조이다. 작업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와 실험은 직무통합과 작업수행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 (반)자

율작업집단/팀작업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자의 현장의

사결정참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시스템의 강조이다. 즉, 작업조직 개편은 

노동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인사관리, 노사관계, 나아가 경 전략과 조직구조까

지 포함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최근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는 작업조직 개

편은 참여적 작업시스템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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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우선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서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업지배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우리 나라의 작업시스템의 변화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진단하고 참여

적 작업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전개과정

작업조직 개편의 역사는 멀리는 호돈 공장의 실험과 인간관계(human relations) 

운동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국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의 사회기술시

스템(socio-technical system)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赤岡功, 1989). 타비

스톡 인간관계연구소의 업적은 탄광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서 자율작업집단

의 발견에 있다고 평가된다. 즉, 동일한 기술적 조건하에서도 테일러적인 작업

조직을 설계할 수도 있는 반면, 팀의 자율성에 입각한 노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 나아가 후자가 생산성과 인간성(작업자의 만족) 측면의 성과가 높다는 사

실을 발견하 다.

사회기술시스템은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 인간의 혼을 희생한 테일러적 작

업조직 원칙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테일러적 작업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실험을 낳았다. 사회기술시스템은 생산에 있어서 

기술시스템의 최적화만으로는 준최적(suboptimal)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

문에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공동최적화(joint optimization)를 달성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서 노동의 인간화를 달성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 대량생산 조립라인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노동이 노동 소외를 낳고 이에 

13) 다수의 학자들이 고능률(high performance)이라는 형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

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Parks(1995), Whitfield & Poole(1997), Gittleman et al(1998)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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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작업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자들의 저항은 적극적으로는 파

업 등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지만, 소극적으로는 작업으로부터의 이탈(exit)행

위 즉, 태업이나 이직 또는 결근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직이나 결근율이 증가

하면 대량생산라인 전체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즉, 기술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의 인간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도 달

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볼보의 칼마르(Kalmar) 공장에서 컨베이어라인을 

폐지한 노동의 인간화 실험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기술시스

템은 작업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조직설계의 핵심원칙으로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율작업팀을 대표적인 작업조직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에 입각한 작업조직 개편은 1960년대 노르웨이의 실험을 거

쳐서 1970년대에는 스웨덴으로 파급되었다. 미국에는 1970년대 초반에 제너럴 

푸드사의 토페카 공장의 실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후 근로생활의 질

(Quality of Working Life) 운동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초기 스칸디나비아반도

에서의 작업조직 개편 실험은 산업민주주의 프로젝트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진

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사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작업조직 개편은 근로자 이사회참가라는 대의참가가 작업자들의 현장수준의 

참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광의의 산업민

주주의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던 것이다(赤岡功, 1989). 사회기술시스템에 입

각한 작업조직 개편은 여러 비판을 흡수하고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 최

근에는 EU의 인간중심의 생산시스템(anthropocentric production system), 네

델란드의 IOR(integrated organizaitonal renewal), 호주의 셀생산방식으로서의 

신생산시스템, 미국식 팀생산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Wobbe, 1995 

; Sitter et al., 1997 ; Mathews, 1994 ; Appellbaum & Batt, 1994).
14)
 최근의 논

의는 과거 노동의 인간화 중심의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효율성 

증진 목표도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14) 인간중심적 작업조직 개편의 다양한 명칭으로는 human-centered system, skill-based 

automation, anthropocentric system, work-oriented design, cognitive engineering, 

computer and human engineering, modern sociotechnical system이 있다(Badha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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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경제적 부상과 로벌경쟁 체제에서 시장경쟁의 격화, 그리고 

ME기술의 확산이라는 배경하에서 사회기술시스템에 입각한 작업조직 개편론

은 일본식 생산방식과 대면하게 된다. 사회기술시스템에 입각한 작업조직 개

편과 린생산방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논쟁은 포괄적

으로는 린생산방식이 포디즘을 계승한 것인지(neo-Fordism) 또는 포디즘을 

탈피한 것인지(post-Fordism)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시스템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볼보의 우데발라 공장과 미국의 누미 공장의 비

교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15)
 그러나 사회기술시스템에 입각해서 린생산방식

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린생산방식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간의 보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Karlsson(1995)은 

린생산방식의 JIT, TPM, TQM, 개선활동 등은 작업자들의 팀워크․참가․책

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칸디나비아식 경 과 잘 부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린생산방식과 사회기술시스템 또는 자율작업팀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조

직의 특성을 비교한 Mathews(1994)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Ⅴ-1>과 같다.

2.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내용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시스템의 범위를 기업수준에서도 작업조직과 인사․노사관계, 그리고 

경 전략과 조직구조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나아가 거시수준의 사회제도까지 

포함해서 생산시스템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 은 논의를 기업내 작업장 수준

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작업시스템을 작업조직과 인사관리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실험

으로서 국내에도 다수 소개된 바 있다. Appellbaum & Batt(1994)이 미국식 팀

생산이라고 명명한 고능률 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은 사

회기술시스템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작업시스템 중의 하나로

15) 이와 관련해서는 丸山(1993a, 1993b), Adler & Cole(1993)-Berggren(1994)의 논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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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생산시스템의 특성비교

대량생산시스템 린생산시스템 사회기술생산시스템

조직특성

- 제품의 표준화 및 저가 

  경쟁

- 노동의 표준화

  (테일러리즘)

- 공정의 표준화

  (이동조립라인, 길게 

  연결된 생산)

- 질, 가격, 유연성에

  근거한 차별화

  (diversified)된 대량

  생산

- 노동 기능적 유연성

  (多과업)

- 공정 유연성

  (JIT, 신속한 교체)

- 가격, 질, 유연성, 혁신

  에 근거한 고객화된

  생산

-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

  (다기능)

- 공정 유연성

  (JIT, 신속한 교체)

투    입

- 저신뢰/적대적인 고객 

  및 공급업자와의 관계

- 집권화된 권한과 위계

- 저신뢰의 노사관계

- 고몰입, 접한 고객 및

  공급업자와의 관계

- 팀에 근거한 위계

- 중간정도 신뢰의 노사

  관계

- 작업자의 기업몰입

  높음

- 고몰입, 접한 고객 및

  공급업자와의 관계

- 팀에 근거한 중첩적

  조정

- 높은 신뢰의 노사관계

- 고숙련과 지적 숙련

- 조직민주화가 목표

산    출

- 저가 및 낮은 품질

- 노동의 기능적 분업

- 노동 경직성과 

  demarcation

- 높은 재고 및 완충재고

- 고품질 및 저가품

- 노동의 기능적 통합

- 노동 유연성과 지속적 

  개선

- 낮은 재고 및 완충재고

- 고품질, 中價, 혁신적

  제품

- 노동의 유연한 전문화

- 노동 유연성과 지속적 

  개선

- 낮은 재고 및 완충재고

- 근로자의 생산목표 몰입

노사관계

- 기계에 기반한 세분

  직무

- 직무급

- 고용조건의 표준화 및 

  고충처리에 의한 예외 

  해결

- 숙련의 외부 형성과

  노조에 의한 숙련 구분 

  및 보호

- 교섭 역의 제한(생산

  관련 노조 개입의

  최소화)

- 숙련에 기반한 폭넓은 

  직무

- 연공급

- 기업별 노조

- 작업자 경력경로 있음

- EI, QC 등에 의한 작업  

  자 참가

- 고용보장

- 숙련에 기반한 폭넓은 

  직무

- 숙련급 및 집단성과급

- 기업내 단일교섭창구 

  및 기업별 협약

- 숙련형성이 협상사안

  (경력경로, 숙련습득,

  훈련시간 등)

- 참가가 직무구조에

  내재화 및 팀구조

자료 : Mathews(1994),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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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여기서는 고능률 작업시스템을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전형으로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배경과 향요인 그리고 

그 구성내용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그림 Ⅴ-1]과 같다. 그림과 같이 참여적 작

업시스템은 크게 작업조직 역과 이를 둘러싼 인사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작

업조직은 과업이 어떻게 조직화되는가 라는 생산시스템의 문제라면 이를 둘러

싼 인사관리는 생산시스템이 작동하는 조건(Whitfield & Poole, 1997)이다.

[그림 Ⅴ-1] 참여적 작업시스템

<제품시장>

① 경쟁격화

② 고객수요 변화

<기술>

① 고객화

② 신뢰성 및 질 

<고용구조>

고용보장, 지속적 훈련, 집단보상, 

종업원 참가

<생산시스템>

① 유연성 증가

② 의사결정 분권화
③ 팀작업 강조

<제약조건>

 ① 노동조합

 ② 노사관계 분위기

자료 : Whitfield & Poole(1997), p. 749.

가. 도입배경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배경은 시장․기술환경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제품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은 누가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먼

저 발견해서 이를 먼저 충족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기업의 능력은 핵심

역량으로 불리고 있다. 제품시장 환경의 변화는 결국 고객욕구의 변화와 이를 

충족시키려고 경쟁하는 경쟁자간의 관계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경쟁자간의 관

계는 개방화와 로벌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고객의 욕구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년간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

축되고, 반복 주문이 감소하며, 배치 사이즈(batch size)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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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품의 다양성과 고품질 제품의 생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Wobbe, 

1995). 

제품시장의 변화가 수요(pull) 측면의 요인이라면 공급(push) 측면의 요인은 

ME기술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ME기술의 확산은 경제적이고 신속한 설비셋

업(retool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장인생산의 고객화(customize)된 고

품질의 소량생산과 포디즘의 가격경쟁력이 있는 표준품 대량생산을 결합해서 

고객화된 고품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Streeck, 1992). ME기술은 생산

의 양과 생산제품의 다양성을 경제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ME기술의 확산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지 않고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인적자원의 역할을 무시하고 

이를 배제하려고 했던 자동화에 대한 과잉투자나 ‘무인공장’ 개념은 1990년대 

접어들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워맥 등의 연구와 EU의 인간중심적 생산시스

템(APS)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ME기술의 잠재력은 인적자원과 결합되고, 나

아가 반테일러적인 작업조직과 결합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Wobbe, 1995).
16)
 

이처럼 최근에는 제품시장과 기술요인이 참여적 작업시스템 도입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의 작업조직 

실험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이직과 결근 문제라는 

노동시장 요인에 의해서 중요한 향을 받았고, 따라서 작업시스템 개혁이 산

업민주주의 내지 노동의 인간화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최근 작업시스템의 변화는 시장의 로벌화와 특히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

가하면서 기업간 국경을 넘어선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식 팀작업의 도입배경은 일본 배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

된다. 특히 도요타와 지엠의 합작회사인 누미(NUMMI) 공장에서 일본식 작업

시스템이 성공을 거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기업들에까지 커다란 반

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지적된다.

16) ME기술의 확산과 작업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는 숙련형성(skill formation)과 관련해

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주낙선(1999), 김애경(199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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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작업조직 개편의 향요인이지만 작업시스템의 구체

적인 내용은 국가별 사회제도의 향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특

히 국가별로 상이한 노사관계, 교육훈련시스템,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는 작업시

스템의 변혁 속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적 작업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각 국가의 특유한 사

회제도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구성내용

1) 작업조직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크게 작업조직과 이를 둘러싼 인사관리로 구성된다. 

작업조직 역은 직무통합과 자율성 및 작업자의 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

고 인사관리는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선발, 훈련, 보상, 지위격차 감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직무통합은 직능(function)의 통합과 직능단위 내부에서의 과업(task)의 통

합으로 구분된다. 생산현장에서의 직능은 대체로 계획과 통제, 직접생산 노동, 

그리고 보전, 품질관리, 운반, 청소 등을 포함한 간접부문으로 구분된다. 테일

러리즘은 직접생산자의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시킨다는 원칙하에 계획과 통제 

그리고 간접부문의 직능을 전문적인 직능단위로 분리시켰다. 그 결과 직접생

산자는 직접생산 직능의 일만 담당하게 되고 그것도 표준화된, 매우 단순한 과

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직무설계는 1960년대까지는 미숙련노

동력의 풍부한 공급과 대량소비시장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고임금-저노무

비를 달성하고 거시경제적 호순환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1970년대부터는 작업자의 저항을 차치하더라도 전문화의 효율

성보다는 경직성의 비효율성이 점차 더 부각하게 된다. 즉, 시장의 불확실성과 

유연한 컴퓨터 기술의 도입은 작업과정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유연성 증진 및 노동의 인간화의 필요성에 따른 직무통합은 직

능단위로 전문화된 계획 및 통제 직능과 간접부문의 직능을 직접생산자의 직

무로 일정 정도 통합하는 직능통합과, 직접생산 파트 내에서도 고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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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업을 통합해서 과업을 확대하는 과업통합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서 직접생산자의 과업에 계획기능이나 관리기능이 어느 정도 통합되는 경우 

이는 자율성의 증가로 연결된다.

작업자의 자율성이란, 작업과정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율성 

증대의 간단한 예는 조립라인에서의 완충재고를 들 수 있다. 작업자는 완충재

고로 인해서 컨베이어 속도의 구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갖게 된다. 논자

에 따라서 작업량의 결정이나 작업표준의 결정권의 여부를 자율성 유무의 기

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작업자의 자율성은 작업수행방식의 

자율적 결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나아가 작업량이나 표준설정에의 

참여의 정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고 작업자의 자율성은 작업집단의 자율

성 즉, 반자율작업집단 또는 팀작업과 관련해서 논의된다. 즉, 작업팀의 자율성 

증대는 작업단위(팀) 내부에서 작업할당이나 작업수행방식, 로테이션을 포함

한 교육훈련, 나아가 현장감독자가 수행하던 업무까지 팀에서 자율적으로 담

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율성은 유무가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으로

서 정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17)
 참여적 작업시스템이 작업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은 테일러리즘이 작업자의 판단을 배

제하려고 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작업팀의 자율성 제고도 테일러가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집단작업을 반대하고 개인별 관리를 강조했던 것

과는 정반대이다.

작업자의 현장 의사결정참가는 직접생산자가 현장의 의사결정(계획과 구상

기능)에 일정 정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의사결정의 예로서는 제안이나 

개선활동 그리고 신기술 도입, 공정 변화, 작업조직 개편과 같은 사안이 있다. 

이것은 직무통합 및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독자적인 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직능통합이 이루어진 작업팀은 자율성도 

높고 작업자의 현장 의사결정참가는 직무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참가는 작업외(Off-line)적으로 수행되지만 참

가의 단위는 작업팀과 같은 상설 조직일 수도 있고 태스크포스나 위원회와 같

17) 작업팀의 자율성은 팀리더 또는 현장감독자의 위상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승국(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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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병렬(parallel)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소집단의 개선활동을 위주로 한 작업자의 참가에 대해서 그 역이 제한되

어 있고, 나아가 실제로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참가의 의의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조직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작업팀이 완전한 자율성을 가

질 수도 없고,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작업팀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참가가 단체교섭이나 보다 전략적 수준

의 참가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의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테일러도 경 자들이 작업자에 의한 개선제안을 신중하게 평가

하여 반 하고, 훌륭한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 던 것은 음

미할 만한 대목이다.

2) 인사관리

작업조직을 둘러싼 인사관리 중에서 고용보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고용보장은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전념(commitment)이고, 이는 역으로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전념을 낳는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전념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생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선발에 투자할 유인을 갖고 훈련

에 투자하며, 근로자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능력개발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된

다. 나아가 기업에 전념된 인적자원은 기업의 시민(citizen)이자 이해관계자로

서 의사결정참가와 성과배분을 받는다. 

이처럼 인적자원이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업의 시민으로서 지위

를 차지할 때 작업조직 차원 즉, 노동 과정에서 높은 노력 발휘, 창의적인 노력,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Walton(1985)이 주장한 

고용관계의 몰입전략으로서 인적자원의 전념 모형이다. 이는 경 성과로서의 

현금(cash) 또는 유보이익(retained earing)이 주주들에게 배당되어 시장 메커

니즘에 맡겨져야 전반적인 희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시장통

제 모형의 주장과는 달리, 현금 또는 유보이익이 전략적 의사결정자에게 전념

(committed)되어 장기적인 생산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혁신 투자되는 조

직통제 모형이 더 산업적이고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

다(Lazonick & O'Sulliv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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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이외에 중요하게 지적되는 인사관리로는 Levine & Tyson(1990)이 

지적한 이익분배, 집단응집성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개인권리의 보장을 대표

적으로 들 수 있다. 이익분배는 참가의 높은 노력규범, 동료간 감시, 동료의 태

만을 제재할 유인과 상호간 협력의 유인을 증대시킨다. 집단응집성을 높이는 

정책은 지위나 임금격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위나 임금격차가 큰 

경우 토너먼트 경쟁과 내부 정치로 말미암아 작업자들이 협력할 유인이 감소

한다. 나아가 지위격차의 감소는 그들과 우리(them and us)라는 적대적인 의

식을 감소시킨다. 개인권리의 보장도 중요하다. 근로자들은 비판이나 반대가 

벌을 수반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특히 해고의 정당한 요건에 

대한 사항은 장기고용을 강화한다. 개인권리의 보장은 공정감․신뢰감을 제고

해서 협력의지를 제고시킨다. 

<표 Ⅴ-2> 참여적 작업시스템 요소간의 상호보완성

보완성

고용

엄격한 선발
- 팀작업 유효성 증가

- 집단성과급 유효성 증가

고용보장

- 엄격한 선발의 유인 증대

- 직무할당의 유연성이 가능해지므로 다능화 필요성 증대

- 교육훈련 투자 유인의 증가

- 정보공유, 권한 위양의 토대가 됨.

내부승진 - 의사결정참가 유효성 증진(상하간 신뢰에 기반)

개발 교육훈련

- 자율작업팀 유효성 증가(팀워크훈련, 다능화 교육)

- 경쟁력 강화로 고용보장 강화

- 참가의 유효성 증가

보상 집단성과급

(이익분배등)

- 의사결정참가 유효성 증진

- 동료 감시의 유인제공으로 팀워크의 유효성 증진

- 이직 감소로 훈련투자 유인

- 개인인센티브를 보완

참가

의사결정참가
- 교육훈련의 필요성 증대

- 생산성 증가로 고용보장 강화

 팀작업
- 집단성과급의 유효성을 높임.

- 다능화 교육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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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직과 인사관리의 이러한 관계를 Pil & MacDuffie(1996)는 인사관리가 

작업조직을 보완하는(complementary) 관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적 작

업시스템에 있어서 작업조직과 인사관리-노사관계관리가 정합성을 가져야 한

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1970년대 우리 나라 공장새마을 운동이 

실패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능직은 사원․공원 차

별에 의해서 조직의 2등 시민으로 취급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

발적인 협력을 얻으려고 한 시도는 애초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업조직과 인사관리의 보완적 관계와 관련된 각종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Ⅴ-2>와 같다.

3.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

미국에 있어서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워맥

(1990) 등에서 시작해서 최근의 Batt(1999), Cappelli & Newmark(1999)에 이

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업성과는 노동생산성으로서의 인당매출액

과 재무적 성과로서의 주가를 주로 사용하 다. 연구자에 따라서 참여적 작업시

스템의 구성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참여적 작업

시스템이 기업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appelli & Newmark(1999)

은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참여적 작업시스템이 노무비 상승을 고려한 기업성과

(인당매출액/인당노무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참여적 작업

시스템은 노무비를 증가시키지만 생산성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중요하지만 더

욱더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Ichniowski(1992)의 사례연구는 매우 시사적이다. 대상기업은 미국에

서 가장 적대적인 노사관계와 최하위의 생산성을 자랑하던 제지 공장이었는데, 

고용보장과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비롯한 팀협약을 전후해서 가장 생산성이 높

은 협력적인 기업으로 변신하 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개선은 작업자들의 협

력을 통한 개선활동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어떻게 작업자들의 자발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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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는가? Ichniowski(1992)는 이를 작업자의 협력비용(cost of effort)

의 감소와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로 설명하고 있다. 협력비용은 노력비용과 함

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자신 및 동료의 해고 위험을 감안한 비용인데, 후자

는 경 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전념을 통해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무임

승차 문제는 동료 압력과 팀협약을 전후한 높은 성과규범의 창출에 의해서 달

성되었다고 평가한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동기와 

능력이라는 개인행위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작업조직은 숙련향상에 주

요하게 향을 미치고, 나아가 일 자체의 흥미 증가를 통한 내재적 동기부여에

도 향을 미친다. 인사관리는 보상과 승진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그리고 훈

련의 경우에는 숙련향상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여기서 인사관리가 규범의 

형성과 강화에 미치는 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행위의 주요한 두 가지 

동기를 합리성과 규범(norm)으로 본다고 할 때, 인사관리는 규범의 형성과 작

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인사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회규범으로서 협력의 규범, 분배규범, 호혜성(reciprocity)의 규범을 들 수 있

다. 인사관리가 개인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 협력의 규범을 저해해

서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인사관리와 분배규범의 관계는 그간 임

금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서 널리 강조되었다. 호혜성의 규범은 사회

적 교환에 대한 논의나 고용보장과 종업원의 자발적 생산성 증진활동과 관련

해서 논의되고 있다. 즉 종업원의 자발적 협력은 고용이 보장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주고받음의 호혜성의 규범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광의의 기업지배의 일부로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의 기업지배참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지배의 세 가지 수준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외부 자본시장의 구조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즉, 광의의 기업지배와 작업장 수준의 참여적 작업시스템간에 관

련성이 존재한다. 이 점은 최근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향후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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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노사관계, 그리고 작업조직에 미칠 향을 예측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

하다. 광의의 기업지배와 참여적 작업시스템간의 관계는 최근 미국의 참여적 

작업시스템 확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와 일본의 작업시스템과 기업지

배구조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

가. 미국의 지배구조와 참여적 작업시스템

미국에 있어서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확산율이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인사관리와 작업조직간의 복잡한 보완적 관계, 다

른 조직시스템과의 보완적 관계, 지식부족, 변화의 비용, 기타 변화에 대한 관

성(inertia)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미국의 경우 제

도적 환경 특히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라는 기업지배구조가 참여적 작업시스템

의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19)
 즉, 경 자는 단기적인 주가 관리에 신

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근로자의 숙련형성, 고용보장, 각종 인사

-조직혁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수익률이 불확실하고, 단기적으로는 코스트를 유

발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은 감시(monitoring)가 어려운 투자에는 적대적이다. 즉 참가에 필

요한 인적자원과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는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

장에서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Levine & Tyson, 

1990). 기업경 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적대

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단기 성과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고정비의 절

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경 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약하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가 근시안적인 투자패턴을 낳

18)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자료의 제약과 나아가 교육훈련스템, 노사관계시스템 측면에서 

우리 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독일의 작업시스템은 기업지배구조만이 아

니라 직업훈련시스템, 전국적 차원의 코프라티스트적인 노사관계시스템의 향을 크

게 받고 있다. 이처럼 독일 특유의 사회제도적 향이 크기 때문에 독일식 경 의 해

외 이식에 성공한 예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19) 이에 대해서는 Appellbaum & Batt(1994), Ichniowski et al(1996), Pfeffer(199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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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확산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중대한 위기를 겪었

던 소수의 기업만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미국의 기업지배는 Mayer(1998)의 논의에 따르면 outsider-system에 해당

된다. 즉, 주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극히 분산되어 있고, 기관투자가의 총지분

은 높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분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독

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개별 기업에 장기적으로 ‘전념’하고 있는 주주가 없으며, 

모두가 사태가 악화되면 이탈(exit)을 선택하는 소위 ‘월스트리트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근로자, 공급업자,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의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투자나, 장기적인 생산적 기회의 창

출이라는 혁신에 대한 투자유인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 더욱이 미식의 경우 

높은 배당 성향으로 표시되듯이 장기적인 투자에 사용될 기업의 현금이나 유

보이익이 분산된 개별 투자자에 의해서 ‘추출’되기 때문에 투자할 역량도 문제

가 된다. 따라서 Appellbaum & Batt(1994)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대한 위기를 

겪었고 위험감수 의지와 투자역량이 있었던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적 작업시스

템을 도입하 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 일본의 지배구조와 작업시스템

일본의 작업시스템은 린생산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특징은 직무통합과 작업집단의 자율성 그리고 현장작업자의 참여에 의한 

지속적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작업시스템은 고용보장(물론 대기

업의 정규직에 한정되지만)과 연공주의 인사관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고용보장과 연공주의 인사관리와 함께 일본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작업자의 

숙련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기업 외부의 직업훈련시스템을 통해서 숙련이 형

성되는 독일과는 대비된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로자와 주주의 쌍대적 

통제(dual control)로 특징지워진다(Aoki & Okuno-Fujiwara,1996). 

Dore(1997)는 일본의 기업관을 종업원 공동체로 특징짓고 있다. 즉, 미식

의 기업관은 ‘주주의 재산’임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 기업은 ‘주주를 포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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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공동체’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Aoi(1997)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은 “부분적으로 주주의 것이고, 점점 더 인적자

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고 표현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관념적인 ‘개념화’는 실제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라

는 물질적 구조와 대응된다. 예를 들어, 1990∼91년간 일본의 경우 개인주주의 

지분율이 23.1%임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 개인투자가의 지분율은 53.5%에 이

르고 있다(Kester, 1997). 따라서 기업의 주인(principal)을 주주와 더불어 종업

원으로 보는 것도 일견 납득이 가는 점이다.

Dore(1989)는 일본 대기업 고용관계의 속성인 조직지향적 시스템(organi-

zation oriented system)을 국의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 system)과 대

비시키면서, 조직지향적 시스템이 보편적인 고용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Ⅴ-3>에서 고용관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열거되고 있는 사항

은 기업지배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ore(1989)의 논의는 기업지

배의 특성과 고용관계시스템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로 해석할 수 있다.

Mayer(1998)의 표현에 의하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과 장기적인 관계를 개발하기에 유리한 insider system이다. 즉, 개인 소유지분

은 25∼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특히 은행의 지분율이 

높음)와 기업간 상호주식소유가 매우 높다. 일본의 은행은 주거래은행

(mainbank system)으로서 대출, 결제구좌의 개설, 주식보유, 사채발행, 경 의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Aoki & Okuno-FUJIWARA, 1996). 주거래은행은 

주요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경 사정이 악화되면 직접 경 에 개입하여 워크아

웃을 주도해 나간다. 한편 1950년대부터 경 권 보호를 위해서 시작된 기업간 

상호 주식보유는 현재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주식소유는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요약

하면 일본의 경우 주요 주주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이해관계를 갖고 전념하

고 있다. 기업은 단기적인 주가관리나 기업경 권 시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지 않다. 나아가 가계지분율이 낮은 점을 반 해서 배당 성향도 미에 비해서 

매우 낮다(Lazonick & O'Sullivan, 1996). 따라서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

에서 혁신을 위해서 투자할 유인과 동시에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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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시장지향적 시스템과 조직지향적 시스템

시장지향적 시스템 조직지향적 시스템

고

용

관

계

의

특

징

- 높은 이직률과 모든 수준이 개방적

- 훈련은 개인의 시장가치 제고가 목적

  이며 개인이나 공공이 부담

- 임금은 기능에 대한 시장임률이며, 사

  회보장은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

- 유사한 기능별로 노조가 조직되고, 산

  업별 교섭

- 종업원 의식은 기업보다 전문직종, 계

  급의식 강함.

- 동기부여는 물질적 이해 기초 : 성과급, 

  명확한 개인 책임과 해고 등 제재, 개인

  간 경쟁

- (상용근로자)낮은 이직률과 입직구는 

  하위에 한정되고, 내부승진 및 기능직 

  경력 존재

- 훈련은 기업성과 향상 목적이고 기업

  이 제공

- 임금은 인적속성(연공, 업적 등)에 의

  해 결정되고, 기업이 복지와 사회보장 

  기능 담당

-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기업별 교섭

- 종업원 의식은 기업귀속 의식이 강함

- 동기부여는 공유된 집단적 이해를 통

  해서 이루어짐 : 집단성과급, 집단별

  책임과 해고 등 제재가 거의 없음.

  개인간 경쟁이 제약되고 집단협력이 

  강조됨.

촉

진

요

인

- 기업은 주주의 재산으로 정의됨.

- 경 자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종업원

  과는 하청업체나 계약업체와 같이(적

  대적) 계약관계임.

- 기업목표는 단기이익과 배당의 극대화

- 주식자본 의존 및 주주 목표는 재무적 

  이익극대화

- 주식거래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시장에

  서 이루어짐.

- 전반적인 기업문화는 재무지향적임.

- 기업은 종업원을 포함한 사람들의 공

  동체

- 경 자는 종업원과 신뢰관계에 있고, 

  주주는 은행, 공급업자, 보험회사와 같

  은 반열의 한 집단에 불과

- 기업목표는 장기적인 성장

- 은행차입 의존도 크고, 이들은 사업에 

  관심 있음.

- 주식거래는 친 한 관계와 정확한 정보

- 전반적인 기업문화는 생산지향적임.

자료 : Dore(1989), pp. 428∼429.

이처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와 작업시스템에는 주주와 종업원의 쌍대적 지

배로 표현되듯이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기업지배의 문제점

도 지적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경 자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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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 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지배가 성립되고 

따라서 장시간 및 강도 높은 노동이 강제된 것이라는 비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작업시스템에의 함의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작업시스템은 단순조립가공기술에 기반하여 저가품 

시장을 겨냥한 대량생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숙련에 대한 수요가 적었으며, 나

아가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와 경 스타일을 반 하여 감독 위주의 통제형으

로 특징지워져 왔다. 1987년 이전 우리 나라 기업의 작업조직은 현장감독자의 

자의적인 전횡에 의해서 운 되는 병 적 통제로도 명명되었었다. 한편 생산

직 인사관리는 학력에 근거한 사원․공원의 신분차별과 속인적 인사관리가 특

징이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작업시스템은 붕괴

되고 과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작업시스템의 모색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기업들은 1970년대의 QC분임조 운동 및 공장새마을 운동에

서와 같이 협회나 단체들의 주도하에 일찍부터 일본의 생산기법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식 작업시스템

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정명호, 1992 ; 윤진호, 1997 ; 주무현, 1998). 이러

한 사실들을 반 하여 작업조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제안제도, 품질관

리분임조, 종합적 품질관리의 도입실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양병무, 

1996 ; 이원덕․유규창, 1997 ; 선한승․김정한, 1998). 한편 이원덕․유규창

(1997)의 연구에서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미국보다 참여적 경 의 도입 정도

가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에 비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것은 생산기법 위주의 작업조직 개편이 인사관리나 조

직관리와 정합성을 갖는 ‘시스템’으로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Deyo, 1995).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작업조직은 기술적이고 기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인사관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작업조직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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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테일러리즘이라는 논의

에서와 같이 특히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규정

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업시스템을 대별해서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으로 구분한다면 작업조직은 상대적으로 기술시스템적 성격이 강

한 반면, 인사관리는 사회시스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사회시

스템은 사회제도 및 이를 게임의 규칙으로 하여 행동하는 이익집단의 권력관

계의 향을 특히 강하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

장․기술적 측면에서는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거나, 일부 생산기법

위주로 도입되어 정합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

요한 원인은 사회시스템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제도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기업지배구조는 작업시스템의 사회시스템에 강한 향을 미치는 제

도적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inside system에 속하는 독일이나 프랑스계의 기업들은 종업원참여를 확산시

키는 데 기여한 반면, outside system에 속하는 미계의 기업은 이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는 개인 지배주주의 전횡으로 특징지워진다. 

이것은 outside system이라기보다는 inside system에 가깝지만, 개인의 재산과 

기업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우리 나라 문화를 반 한 개인 지배주주의 권

위주의적인 경 방식이 권한위양과 근로자참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는 점에서는 inside system의 장점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9년 9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라서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Pound(1995)가 강조하는 경 의사결정의 질 확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효

과적인 경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사의 독립성 자체가 아니라 이사의 자질과 

실질적인 관여(involvement)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와 제반 여건

이 조성되어야 그나마 의도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전략적 의사결정참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참여적 작업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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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도입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

과 작동에 있어서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가이며, 이것은 상위 수준의 참

여에 의해서 강화된다. 그러나 모범규준에 근로자를 포함한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지배참가가 고려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우리 나라 기

업의 작업조직 개편은 생산기법 차원의 부분적인 개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

된다. 기업이 과거 1970년대처럼 ‘동원형’ 생산기법 위주의 작업조직 개편에 착

수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기 힘들다. 나아가, 설사 ‘강제’에 

근거한 협력의 동원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199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공장들

이 신입사원의 자동차 공장기피 문제에 부딪혀 노동의 인간화를 추진했던 사례

에서와 같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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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검토

를 하 다.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는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의 정의와 역할에 비추어보아 이는 종업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연

결된다.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살펴볼 때,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노사

관계를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식기반

경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역할이다. 인적자원의 투자를 통한 수

익의 창출을 고려할 때, 기업지배구조를 통하여 종업원들의 기업특수적 자산

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인식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제도적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기

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조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기업간

에 이루어진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

문이다.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듯이 한국 현

실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편을 위해서도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

과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종업원들을 고려하

여,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각국의 대표적인 제도이자 

한국 노사관계 현실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근로자대표 이사제, 종업원지주제, 

참여적 작업시스템 등에 대해서 고찰하 다. 

근로자들의 경 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 나라의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

면 이사회는 이제 과거와 같이 지배주주가 사내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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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논의하여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의 현실은 지배

주주가 이사와 집행임원 임명권 및 실질적 운 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 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스스로의 경 을 감독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사회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이며 경 진을 감독하는 감독기구로 바뀌

게 된다. 즉,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하여 기업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이사회와 경 진

(집행임원)들도 주주를 위하여 부를 창출한다는 역할에 충실하여 경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주중심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노사관계에 향을 미치리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발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정 및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로, 경 의 투명성 제고는 경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발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둘째로,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정에 따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적어진 파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셋째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정에 따라 경 자들이 일반 주주의 눈치를 더욱 

많이 살피면서 단기적인 주가 관리에 더욱 많이 치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궁극

적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주주중심주의의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으나,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근로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 기업경 의 

투명성 결여와 기업지배구조의 미비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업경 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경 의 오류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감수하여야 했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

인 기업경 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로벌경쟁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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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 을 위해서도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노사관계

를 생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Pound(1995)의 논의와 같이 기업지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경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공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잘못된 

전략과 정책을 신속히 교정하는 데 있다면, 경 의사결정에의 참여자를 주주, 

이사회, 경 자에 한정하기보다 근로자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뜻하지 않은 경제위기를 겪음으로써 기존의 경제운  그리고 기업경

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경  효율

성을 살리고 생산성과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만들

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주역으로서 인적자원을 

인식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 기업지배구조 참여를 근로자대표 이사제와 종업원

지주제, 참여적 작업시스템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에 대하여 고찰하 다.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

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인 투

자 및 경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 이

사제는 근로자들이 상위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주지만 모든 근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대표자들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의적 

경 참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평가해 보고 우리

사회에 갖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 다. 첫째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

관계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노동조합의 본래 의도대로 근로자들과 노

동조합의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변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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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섭력 제고에 유익한가? 둘째로,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사협조와 기업의 

경 성과에는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근로자대표 이사제가 노동조합의 교섭

력을 신장시키지만 노사관계를 보다 협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노사

관계가 악화된 기업 또는 국민경제에서는 기업의 경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근로자대표 이사제는 외관과는 달리 근로자의 이

사를 수렴하는 대의기구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도 보았다. 이런 점에 비추

어보면 최근 우리 나라의 노사 당사자들의 근로자대표 이사제에 대한 시각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소 과장된 느낌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제도적으로 법제화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힘

이 더욱 강해지고 노사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

대표 이사제의 도입이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의 협조적 발전이나 경제에 유익

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관계의 역학관계나 갈등구조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위기 등에 따라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대표 이사제

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노동법 체계와 모순되

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간부가 기업의 이사로 임명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간 

차원의 근로자대표 이사제 도입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종

업원지주제가 노동조합의 기업지배구조 참석의 통로로 일부 노동조합주의자

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또 일부에서는 IMF관리체제 동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제기하고 있으며(Ellerman, 1999 ; Smith & Cin, 

1999), 노사협력의 증진방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측도 있다.

사실 종업원지주제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구조의 해법,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하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1

나,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확대 

또는 안정주주의 확보 차원 등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그만큼 종업원지주제

의 용도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종업원지주제가 자본주의 사회

의 기본 토대인 소유구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사

회에서 소유는 기업의 경 권과 그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원천이기 때문에 

(Milgrom & Roberts, 1992) 소유 형식의 변화인 종업원지주제는 그 파급 효과

가 크고 그만큼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업원지

주제는 자본주의의 기본 토대인 소유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체제 내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IMF 관리체제의 경험과 연이은 경제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일정

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조건의 단체교섭에 한

정된 기존의 우리 나라 노사관계 체제는 지난 경제위기로 그 위기를 맞았다는 

느낌이다. 기존의 노사관계체제는 고용조건의 계약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경 개입 폭이 적다는 점이 노사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것 같지

만 동시에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경우 노사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불안정한 체제이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우리 나라 경제구조

의 취약성 때문에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돌발적

인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용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에

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

합의 교섭력에 의해 정리해고를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고용조정보다는 임금조정에 의한 위기를 관

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동시에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경 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경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 참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소유참여

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가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경

참여는 그에 걸맞는 집단적 성과배분제와 결합하 을 때 그 안정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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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경 성과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설인바,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소유참여가 대표적인 집단적 성과배분제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종업원지주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제 기업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미국식의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의무보유기간을 기업의 출연금에 연동시키고, 기업의 출연금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출연금에 세제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지주제 출연 용도의 자금에 대해 기업이 차

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출연금에 근거한 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 주식시장의 불안

정성에 따른 주식보유의 리스크만을 기업이 부담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의 결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종업원지주제와 경

참여가 결합되었을 때 종업원지주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에서

도 종업원지주제와 경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외적으로 강요된 우리사주제와 경 참여의 결합은 경 자측의 우려

로 인하여 우리사주제 자체를 구축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제

와 경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기업지배 참가는 현장참가 또는 참여적 작업시

스템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최근 작업자의 현장의사결정참가를 핵심으로 

하는 작업조직 개편은 고몰입 조직(high involvement workplace), 고몰입 경

(high commitment management), 작업장 혁신(workplace innovation), 고능률 

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조직 개편의 핵심은 테일러적인 작업조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

한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을 반테일러적인 작업조직 설계와 이를 보완하는 각종 인

사․노사관계로 정의하면 이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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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으로 국내에도 다수 소개된 참여적 작업시

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다. 최근 다

양한 명칭으로 표현되는 작업조직 개편 또는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크게 현장

참가와 이를 둘러싼 인사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참여적 작업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현장참여만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고용, 보상, 지위격차, 종

업원 권리 등 각종 인사정책을 포함한 것으로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에서 현장참가가 작업이 어떻게 조직화되는가라는 생산시스템의 

문제라면 이를 둘러싼 인사관리는 생산시스템이 작동하는 조건(Whitfield & 

Poole, 1997)이다.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작업시스템은 과거 단순조립가공기술에 기반하여 저

가품 시장을 겨냥한 대량생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숙련에 대한 수요가 적었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와 경 스타일을 반 하여 감독 위주의 통제형

으로 특징지워져 왔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작업시

스템은 붕괴되고 과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작업시스템의 모색이 이루어져 왔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반 하여 작업조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제안제도, 

품질관리분임조, 종합적 품질관리의 도입실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편 이원덕․유규창(1997)의 연구에서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미국보다 참여적 

경 의 도입 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에 비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것은 생산기법 위주의 작업조직 개편

이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와 정합성을 갖는 ‘시스템’으로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Deyo, 1995).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작업조직은 기술적이고 기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인사관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작업시스템을 대별

해서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으로 구분한다면 작업조직은 상대적으로 기술

시스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인사관리는 사회시스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사회시스템은 사회제도 및 이를 게임의 규칙으로 하여 행동하는 

이익집단의 권력관계의 향을 특히 강하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시장․기술적 측면에서는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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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거

나, 일부 생산기법 위주로 도입되어 정합성을 갖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하

고 있는 경우 그 주요한 원인은 사회시스템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제도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기업지배구조는 작업

시스템의 사회시스템에 강한 향을 미치는 제도적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참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

입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과 작동

에 있어서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가이며, 이것은 상위 수준의 참여에 의

해서 강화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사관계 측면에서 의사결정 차원의 참가와 소유구조에의 

참가, 단체교섭을 통한 참가, 현장에서의 참가가 상호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종업원지주제와 단체교섭의 개선 및 인적자원

관리 혁신 그리고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도입 등이 함께 검토되어 시스템적 정

합성을 갖추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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